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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분쟁이 시작되기 전, 우리에겐 평화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배움과 개발의 공간이었고,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우리가 뛰놀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한 곳이었습니다. 
분쟁이 없었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일이 가
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른들의 전쟁으로 인한 대
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놀이터는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아래로 숨어서 총소리, 폭탄이 터지는 소리
를 듣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아이가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을 잃었습
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고, 구걸하고, 살인
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 아이이면서 결혼을 해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는 고문을 당하고, 납치되고, 강간당하고, 침
묵을 요구받았습니다. 
화가 나고, 원한을,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린 배를 움켜쥐가 잠을 청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나중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의 말과 꿈을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발의 총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제가 내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
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큰 꿈
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상상해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재이자 미래이기에, 우리
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나라를 그
려봅니다.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모든 아이가 동네를 자유
롭게 거닐고, 폭력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영화관과 공원이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전
기가 들어오는, 그런 곳을 꿈꿔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꿈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
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지도자로서 당신에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있고, 뛰놀 
수 있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무기를 책으로, 
총알을 연필로, 
갈등을 놀이로, 
울음소리를 미소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아이가 미소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평화로 돌아서라고, 
우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우리의 발전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최고의 가능성을 발현할 기회
를 달라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위 메시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2019년 1월 진행한 자문협의에 참여한 

말리, 수단, 콜롬비아, 예멘, 시리아의 
아동이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꿈을 
억누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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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8살 라잔은 호데이다 공습 
때 파편에 눈을 맞아 심각한 부상
을 입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긴
급수술을 위해 라잔을 전문병원
으로 이송했으며 라잔이 겪었던 
일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심리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리사는 엄
마와 함께 30km를 걸어
서 도망쳤다. 리사의 가족
도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
로 급히 떠나야 했기에 리
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었다.

6  STOP THE WAR ON CHILDREN • A REPORT FROM SAVE THE CHILDREN



서문
분쟁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분쟁은 아동
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새롭고 끔찍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전쟁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전장이 
도심의 민간인 거주 구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망
자와 삶을 뒤바꿔버릴 부상을 입는 이들이 발생
하고 있으며 물과 식량 공급 보장에 필요한 기간 
시설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에 대
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원조의 차
단이 전쟁의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분쟁 중 
민간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적인 규칙과 
기본적인 행위규범은 불처벌 속에서 비웃음거리
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동은 이런 잔혹한 변화의 흐름에 더 많은 영
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아동 중 1/5가량
이 무력분쟁 영향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아동이 상상조차 할 수 없
는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굶주
림에 처한 아동, 예방 가능한 질병의 환자가 된 
아동, 성폭력을 당하거나 무장단체로 징집될 위
험에 노출된 아동,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최전선에 묶여 있는 아동이 이전보다 더 많
아졌습니다.

 
지난해 분쟁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침해행위의 발생 건수가 다시금 치솟았다는 사
실에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
리는 아동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쟁이 예멘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아프고 굶주
린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도 병약해진 아
이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예멘이 겪고 있
는 고통이 비극인 까닭은, 그것이 인재라는 사
실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분쟁이 대개 그렇듯 
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예멘, 시리아, 소말리아, 남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등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사는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원조기관의 활동만으
로는 이 같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를 야기
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처할 수 없습
니다. 

우리가 모든 지도자를 향해 아동에 대한 전
쟁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
니다. 

본 보고서는 이 아동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국제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합니다. 행
동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은 분쟁 중 행위규범을 
준수하는 것,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 또 
전쟁이 아동에 입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

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고
서에서 우리는 각 영역마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
자가 아동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권
고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안의 인간성은 우리에게 행동에 나설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거
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배제된다면 지
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도, 모
든 아동의 생존·보호·희망을 담보해줄 평화와 번
영의 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을 놓을 수도 없습
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인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이 
보여줬던 끊임없는 헌신과 모범
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감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세이브더
칠드런을 창립하고 몇 년이 지
나지 않았던 1919년, 에글렌타
인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잊
혀진’ 아동을 기억할 것을 촉구
하며 아동권리선언문을 제시했
습니다. 이 선언문은 후에 기념
비적인 인권조약인 1989년 유
엔 아동권리협약의 초석을 놓
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수많은 아동
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불
가피한 일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이 중요한 시기
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
다. 오늘날 분쟁 속에 사는 아동에게는 아직 희
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위해서는 정
부들과 비국가행위자들이 단합된 행동에 나서
야 합니다. 

오늘의 아동이 내일의 잊혀진 세대로 사라지
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헬레 토르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우리는 
수많은 아동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불가피한 일인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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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고서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100년 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이 남긴 이 말이 지금같이 
큰 울림을 주는 때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 세계 곳
곳에 수많은 아동은 자신이 그 어떤 원인도 제공
한 바 없는 분쟁 속에 휘말려 있으며, 그러한 아
동을 대상으로 한 권리 침해는 불처벌인 경우가 
잦다.
 

세이브칠드런이 내놓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
거들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 전 세계 아동 인구 중 약 1/5 수준인 4억 
2,000만 명이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는 2016년에 비해 3천만 명가량이 증가한 수
치다. 
 ・ 냉전 종식 이래로 분쟁지역 거주 아동의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 연간 전투 관련 사망자 수가 1,000명 이상 발
생하는 고강도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의 수는 1억 4,200만 명에 달한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유엔
에 보고·확인된 분쟁지역 내 아동권리의 ‘중대
한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2010년 이후 거의 3
배로 증가했다. 
 ・ 영양실조, 질병이나 보건체계·물·공중위생 붕
괴 등 분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매년 아동 수
십만 명이 사망한다. 

분쟁 중 아동의 보호 문제는 20세기에 선언, 협약, 
규정으로 만든 약속의 실천이자 더불어 21세기를 
결정짓는 도전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분쟁의 성격도,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도 
변모해가고 있다. 국가 내 분쟁(intra-state con-
flict)이 증가하고, 분쟁에 관여하는 무장행위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를 겨냥하고, 소녀의 납
치와 노예화, 고의적 기아사태 유발 등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음을 온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 

무력분쟁은 더 장기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가장 두드러진 분쟁인 시리아 전쟁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분쟁이 장
기화될 수록 필수 서비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간
접적 피해도 커져간다. 분쟁이 장기화된 다수 상
황에서는 ‘분쟁’과 ‘평화’의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
진다. 

분쟁은 점점 더 도시화되고 있다. 모술과 모가
디슈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집과 학교가 최전선이 
되어버려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에 놓
여있다. 오늘날의 무력분쟁에서는 전장의 경계선
이 더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아동의 집과 
학교 자체가 전쟁터인 것이다.

 
최전선에 놓인 아동

무장폭력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아동
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분쟁에서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는다. 이는 아동이 신체적으
로 더 약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이 
성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
의 신체·정신·심리적 발달은 어린 시절 경험하는 
환경에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분쟁은 수많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아동 각자
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주요하게는 젠더, 나이
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장애 여부, 민족적 
배경, 종교나 도심지·지방 거주 여부 등도 영향을 
준다. 무력분쟁이 끼치는 해악은 성인보다 아동에
게 더 극심할 뿐 아니라 해당 아동과 그 아동이 속
한 사회에 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친다. 분쟁으로 
인한 아동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아동은 의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학행위는 주민들을 공포
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
에 오늘날 다수의 분쟁에서 군이나 무장단체가 선
호하는 군사 전술이다. 또 아동은 군인이나 자살
폭탄 공격에 활용하는 등 조종이나 착취가 쉽다는 
점 때문에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학교는 전술적 사
유로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징병의 기지 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무차별적 또는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군사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일례로 주거 지역에서 지뢰나 광범위한 효과를 가
지는 폭발성 무기의 사용으로 아동이 죽거나 부상
을 입을 수 있다. 

아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는 실향, 시장의 붕괴와 보건
체계·물·공중위생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붕괴, 만연
한 불안정 등이 있다. 간접적 피해나 직접적인 아동
권리 침해 모두 현대의 분쟁이 아동에게 가하는 위
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쟁의 간
접적 결과는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많
은 아동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또한, 더 많은 아동
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더 나은 미래의 기회를 놓
치게 된다.

4억2천
4억2천만명 
아동이 
분쟁지역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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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로 인한 위기

본 보고서는 오늘날 분쟁지역에서 아동이 겪는 고
통의 주된 원인이 확립된 권리가 부족해서가 아니
라는 것을 논한다. 아동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확
립된 권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군을 포
함해 무장행위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에도 국제사회는 고작해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
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의 공모자가 되
기도 한다. 

오늘날 분쟁지역 아동이 처한 위기는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가 행위규범을 준수하
지 않거나 동맹 세력이나 그 외 자신이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에 규범 준수를 요구하
지 않는다. 
 ・ 정부가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의 범죄 책임추궁
에 거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 현장에서 분쟁 중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정
부와 기타 행위자가 높은 기준을 지키겠다고 결정
했을 때 우리는 폭력 억제를 위한 규정, 법률, 규
범이 제정되는 한을 봤다. 여러 정부와 국제기구
가 진지하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면 가해자가 처
벌받았다. 또 정부와 다자기구가 현장에서의 실질
적 조치에 투자할 때 아동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
했다.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 제하의 본 보고서
는 분쟁 중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의 

기초를 수립하고 있다. 세계의 지도자와 정부는 이
와 관련해 특별히 더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분쟁 중 행위규범을 준수할 것
 ・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에 책임을 추궁할 것
 ・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
를 취할 것

(상세한 권고사항은 53페이지 참조)

올해는 아동권리 개념의 창시자인 에글렌타인 
젭이 활동을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유
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
다. 2019년 9월에 열리는 74차 유엔 총회는 정부
가 구체적인 행동 서약을 통해 분쟁 중 아동 보호
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의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을 위해 그 같은 
행동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것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본 
10대 최악의 분쟁영향국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말리
 ・ 소말리아
 ・ 시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이라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동에 대한 전쟁 중단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 헌장
우리 헌장은 모든 아동이 기본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근
거해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10가지 목표를 제
시한다.

 ・ 모든 아동은 살해와 중대한 상해로부터 보호받는다.
 ・ 학교와 보건센터는 평화와 보호 구역으로 간주한다.
 ・ 모든 아동은 강간과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
는다. 
 ・ 어떤 아동도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되지 않는다. 
 ・ 분쟁 중 모든 아동이 납치, 구금, 실향의 위험으로부
터 안전하다. 
 ・ 분쟁 중 어떤 아동도 인도적 원조를 차단당하지 않
는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 
보고·조치한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 감독권자, 명령권
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그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포함해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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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엄마와 아빠가 불에 타 죽었어요.  
우리 모두 죽었어요." 

와파, 예멘의 4세 소녀

2018년 6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 대한 
공습으로 와파(4세)와 여동생 샤디아(2세)는 심
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둘의 부모는 모두 사망
했다.
 

이 사건 이후 와파는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 와파는 악몽을 꾸었고 자는 도중에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와파는 거의 항상 울었고, 가족이
라도 자신과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참지 못했다. 

와파는 머리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로 와파의 두개골에 15cm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수술 후에도 다른 곳에 박힌 다른 

파편 때문에 몸이 부어올랐다. 와파는 남은 파편 
제거를 위해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세이브더칠드런 호데이다 현지 팀은 와파와 샤
디아의 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치
료를 돕기 위해 둘의 확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
공하고 있다. 

와파와 샤디아는 공습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남은 생애를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아동이 그렇듯, 이들의 안녕·교육·건강·영
양상태는 둘이 가진 인생의 기회에 심각한 피해
를 줄 수 있다. 이는 둘이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자
국민의 안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속한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상을 입고 부모를 잃다: 2018년 6월,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 대한 공습으로 와파(4세)와 여동생 샤디아(2세)는 심각한 부상을 입
었다. 이 둘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 PHOTO: SAVE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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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사례는 다른 면에서도 상징성을 갖는
다. 아동, 즉 18세 미만인 사람을 살해하거나 중
대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유엔이 규정한 무력분
쟁 상황에서의 6대 중대 아동권리 침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 국가는 그날 공습 사건의 전모
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의무
가 있다. 현재로서 와파와 샤디아의 남은 가족은 
그들 부모님이 공습의 의도적 표적이었는지, 사망
의 원인이 개인의 무모한 공격 때문이었는지, 아
니면 계획적인 무차별적 폭격 방침으로 인한 것
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적법한 군사적 목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공격 때문에 발생한 
불운한 사건이었는지를 둘에게 설명할 방도가 없
다. 그 사건이 범죄였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진상 파악을 위한 신뢰할만한 독립적 조
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
는 행위였어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
다. 그저 불운한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미래에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교훈
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이 불처벌을 누리는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국제사회가 수행했던 역할도 이 이야기의 일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력한 국제행위자들은 와
파와 샤디아의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전쟁
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사용
된 무기가 생산된 곳은 공습을 실시한 공군이 소
속된 국가도, 폭탄이 사용된 국가도 아닌 그 무
기의 판매로 이득을 얻는 제3의 국가였다. 중대
한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을 조
장한 것은 바로 국제행위자들이었다. 국제사회가 
분쟁 당사국을 대하는 태도, 즉 정부가 기대하거
나 요구하는 행위규범이나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국제사회가 실시하는 조
사의 수준, 국제사회가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의 수준이 바로 무력분
쟁에서 아동을 죽게 할지 보호할지를 결정할 규
칙·규범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와파와 샤
디아와 같은 수많은 아동에게는 전부가 걸려있
는 문제다.

 
모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분쟁 중 아동이 겪는 고통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아동은 종종 의도적 표적이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학행위는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날 다수의 분쟁에서 군이나 무장단체가 선호
하는 군사 전술이다. 또, 아동은 군인이 자살폭탄 
공격에 활용하는 등 조종이나 착취가 쉽다는 점 
때문에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학교는 징병의 장소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점 등의 전술적 사유로 표적이 된다.
 

두 번째, 아동은 무차별적이거나 비례의 원칙
을 벗어난 군사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일례로 
주거 지역에서 지뢰나 광범위한 지역 효과를 가
지는 폭발성 무기의 사용으로 아동이 죽거나 부
상을 입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 커다
란 피해를 입는다.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는 실향, 
시장의 붕괴와 보건체계·사회복지·물·공중위생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붕괴, 만연한 불안정 등이 포함
된다. 간접적 피해나 직접적인 아동권리 침해 모
두 현대의 분쟁이 아동에게 가하는 위해의 연장
선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는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아동 사망
자를 발생시킨다. 또, 더 많은 아동이 학업을 중
단하게 되어 더 나은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분쟁의 성격도,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도 변모해가고 있다.1 국가 내 분쟁(intra-state 
conflict)이 늘고 있으며, 분쟁에 관여하는 무장
행위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 소
녀에 대한 납치와 노예화, 고의
적 기아사태 유발 등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
음을 온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2 
무력분쟁은 더 장기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분
쟁인 시리아 전쟁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
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필수서비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커져간다. 분쟁
이 장기화된 다수 상황에서는 ‘
분쟁’과 ‘평화’의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진다. 또, 분쟁은 점점 더 
도심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3 
모술과 모가디슈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집과 학교가 최전선이 되
어버려 무차별 공격에 취약한 상
황에 처해있다. 오늘날의 무력분
쟁에서는 전장의 경계선이 명확
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집과 학교 자체가 전쟁터인 것이다.

본 보고서는 오늘날 분쟁지역에서 아동이 겪
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 확립된 권리가 부족해서
가 아니라는 것을 논한다. 아동이 고통을 겪는 것
은 확립된 권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군을 포함해 무장행위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
고 있음에도 국제사회는 고작해야 무관심한 태도
를 보이거나, 심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공모자가 
되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세상은  
누구에게도  
안전한 세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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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 아동 관련 국제법 규정 6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는 국제인도법(Interna-
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핵심적인 부
분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의 행위를 규제함
으로써 무력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억제하려는 목
적을 가진다. 구체적 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다. 이는 민간인이
나 민간 물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금지, 무차별 
공격 금지, 민간인 사망 및 부상, 민간 물자 손상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등
이 있다. 국제인도법은 또 교육 보호 규정 등 아동
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담고 있다. 국제인도법에 따
라 국가는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민간 주민과 민
간인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시킬 일차적 책임을 진
다. 그럼에도 해당 국가가 그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 인도주의 단체 
등 제3자에 의한 구호활동이 이뤄질 수 있으며, 그 
같은 구호단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
가 허용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UNCRC)은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비준된 조약이다. 이 협약에서 아동
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의 동등하고 불가분한 사회·문화·정치·경제·보건·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동 협약은 모든 
사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아동의 대우에 관한 최소 
기준과 전반적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지난 30년간 
아동의 권리 진전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협약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38조는 구체적으로 무력
분쟁 중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가 무
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와 배려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 채택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
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 아동이 무력
분쟁에 참여하거나 징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의 
보급을 촉진한다.

로마규정(Rome Statute)은 민간인 보호와 국
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관할권 부여에 대한 주요한 국제형사법 문
헌이다. 제노사이드,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자
행한 사람이 동 규정 서명국의 영토에 있거나 서
명국의 국적자인 경우, 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한 경우 국제형
사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한다.7 또, 캄보디아 특
별재판소,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
소, 시에라리온 특별법정과 같은 임시재판소에서 
생기는 중요한 국제형사법체계도 존재한다. 시에
라리온 특별법정은 소년병 징집에 관한 국제인도
법 위반의 가해자에 대해 열린 최초의 국제형사
재판이었다. 이 재판소는 젠더기반 범죄를 규정하
는 데 있어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특정한 분쟁 상황 및 관련 주제 영역에 한해 국제
법의 효력을 가지는 결의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 같은 주제에는 아동과 무력분쟁8, 여성과 평화
와 안보9, 민간인 보호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차별 철폐11가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구
속력이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유엔 기구다.12 

1990년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
장(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
fare of the Child)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외에 아
동의 사회·시민·정치·경제·보건·문화적 권리의 영
역 전반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정부 간 조
약으로 특기할 만하다. 이 헌장은 아프리카연합의 
거의 모든 당사국이 비준했다. 동 헌장 22조는 아
동의 징집과 직접적인 전투 참여를 금지하며 무력
분쟁에서 아동 사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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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이런 위기 해결을 위한 의제를 제
시한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모든 문
화에서 인정되는 윤리 규범이다.4 대다수는 아동 
보호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인류의 기본가치임을 
인정할 것이다. 20세기 초, 영국의 사회 개혁가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은 모든 아동, 
심지어 적군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보호
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 진리를 위해 싸웠
다. 에글렌타인은 1차 세계대전 말미 중앙 유럽에 
대한 봉쇄로 야기된 아동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으로 1919년에 세이브더칠드런 재단을 설립하였
고, 이후 1924년에는 그러한 개념을 표면화해 아
동권리선언을 입안했다. 아동권리선언은 후에 국
제연맹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
날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비준된 인권조약인 아
동권리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5 

아동권리선언의 채택은 세계 곳곳의 모든 아
동이 명확히 구별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
칙을 수립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후에 뒤따
른 20세기 최악의 사건들은 인류 공동의 규범을 
성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적인 체계를 수립하
는 데 영향을 주었다. 유엔 헌장, 1948년 세계인
권선언, 1949년 제네바협약, 1951년 난민협약, 
1977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1998년 로마규
정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헌들은 모
두 부분적으로 전쟁으로 야기되는 위해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칙 및 규범의 존중 
및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아동에게만 중요
한 것이 아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적 체계는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
다. 세계가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협력하
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가
능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 일부가 야기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 다자체제, 다자기구 및 기
관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는 긴급한 과제다. 

분쟁 중 아동의 보호가 긴급한 과제라는 점에
는 또 다른 중요한 도구적 이유도 존재한다. 현세
대의 아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인류의 발전을 향한 
진보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
opment Goals) 달성을 향한 진전이 뒤처질 것이
며, 이는 아동이 더 가난하고 약하게 자라는 사회
를 만들 것이다.13 장기적인 전 지구적 안정·안보·
번영은 분쟁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전제 조건으
로 한다. 그 때문에 현재 분쟁 중 아동 보호와 관
련한 부정적인 움직임은 아동뿐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동부 우크라이나:  
올하(4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지뢰를 호루라기인 
줄 알고 집어 들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

PHOTO: SIMON EDMUNDS / SAVE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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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이 남긴 이 말은 오늘날에
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용 데이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력분쟁이 아동에게 끼치는 위해의 규
모, 강도, 위해의 고유한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장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확인된 아동권리 침해 건수도 최고치를 기
록했다. 그로 인한 발달상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는 아동 삶의 기회를 황폐화할 것이다. 

 
무력분쟁에 노출된 아동 인구의 증가  

오슬로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in Oslo, PRIO)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새로운 분석에서 전 세계 무력분
쟁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분포를 도식
화했다.14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 4억 
2,000만명 이상이 오슬로평화연구소가 규정하
는 '분쟁지역(conflict zones)'이나 '분쟁영향지
역(conflict-affected areas)', 즉 해당연도에 국
경선 50km 이내에서 한 건 이상의 분쟁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아동 인구 약 1/5에 해당하는 
것이며15,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00만 명이 증
가한 수치다.16 이 중 1억 4,200만 명은 연간 전
투 관련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분쟁
지역인 고강도 분쟁지역(high-intensity con-
flict-zones)에 거주하고 있다.

무력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의 수에는 큰 변동
이 없었음에도 분쟁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냉전 이래 인구 성장 규모를 크게 앞지르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억 2,000만 명에 달하는 
현재의 집계치는 냉전 종식 직후 수치의 배에 달
한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무장폭력 확산, 장기화
된 분쟁의 영속화, 무장폭력 발생이 점점 더 도심
지로 옮겨가는 상황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분석 작업에는 조직화된 폭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통계자료 제공처인 웁살라분쟁
데이터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
gramme, UCDP)이 취합한 데이터가 사용됐다. 
이 데이터집합에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세
계 곳곳에서 기록된 분쟁 사건의 지리적 위치, 시
기, 강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오슬로평화

1장 
분쟁과  
중대한 권리 침해에  
노출된 아동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2017년 ‘분쟁지역’에 
사는 아동은  
4억 2천만 명이며,  
2016년에 비해 
3천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1억 4,200만 명은
고강도 분쟁지역에 
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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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 데이터를 최신 격자형 세계인구분포
(Gridded Population of the World) 자료 및 
유엔 통계17와 상호 참조하여 세계의 무장폭력 발
생지 인근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수를 추계했다. 

웁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이 정의하는 무력
분쟁은 조직화된 행위자가 다른 조직화된 행위
자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여 전투 
관련 사망자가 연간 최소 25명 이상 발생한 상황
이다. 이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가 참여하는 분
쟁이 될 수도 있고, 조직화된 무장단체가 민간인
을 상대로 자행하는 일방적인 폭력행위일 수도 

있다.18 이 데이터 집합에서 분쟁 사건(conflict 
event)이란 무력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건을 가리킨다.

다수 국가에서 분쟁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수가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
로는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집트, 방글라
데시, 필리핀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시아
의 분쟁영향지역 거주 아동 인구수는 1억 9,500
만 명으로 절대 수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는 중동지역 아동 인구의 40%
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이 분쟁영향지역에 거주

고강도 분쟁(High intensity conflict)

중강도 분쟁(Medium intensity conflict)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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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도표 1: 분쟁 강도별 분쟁
영향지역 내 거주 아동 인
구수, 1990-2017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가 
두배로 증가했다.  

출처: 웁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 지리
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구분
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도표2: 2017년 지역별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수

아시아 내 분쟁지역 거주 아동의 수는 1억 9,500만명, 아
프리카의 경우는 1억 5,200만명에 달한다.

출처: 웁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 지리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
구분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도표 3: 2017년 지역별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 비율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 비율은 중동에서 2/5, 아
프리카에서는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처: 웁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 지리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
구분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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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전체 아동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1억 5,200만 명이 분쟁영향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1/5이었던 
2016년에 비해 증가했다.

 

고강도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1억 4,200만 명
의 경우 해당 지역 내 폭력행위의 규모와 강도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우려의 대
상이 된다. 2017년 기준 예멘에서는 아동 인구
의 90%, 시리아에서는 70%, 소말리아에서는 
60%가량이 고강도 분쟁지역의 인근에 거주하
고 있었다.

 
아동의 입장에서 본 10대 최악의 분쟁영향국

오슬로평화연구소 연구결과와 유엔의 2017 중대
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자료에 대한 세이브더
칠드런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동의 입장에
서 본 최악의 분쟁영향국 10개를 선정했다. 이는 
다음 9개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 6대 중대 아동권리 침해행위 각각의 보고 빈도
(19페이지 참조)
 ・ 분쟁 강도 (기록된 사망자 수 기준)
 ・ 분쟁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인구 총수 
 ・ 해당국가의 전체 아동 인구 대비 분쟁지역 거
주 아동 인구 비율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해 선정된 아동에게 최악의 
분쟁국가 10곳은 다음과 같다.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말리
 ・ 소말리아
 ・ 시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이라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국가별로 가용 데이터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순위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목록은 국가명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19 
그럼에도,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측정된 결과의 
수준이 특히 심각했다. 또,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아동이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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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
은 모두 2017년 확인된 중대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19-22페이지 참조) 유
엔은 예멘의 상황을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
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20, 이 분쟁의 간접
적 영향으로 엄청난 수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
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21 단, 유엔이 확인한 예멘 
내 사우디-에미라티 연합군에 의한 침해행위 보
고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강한 반론이 
제기됐으며, 2018년 아동과 무력분쟁 보고서에
서 다뤄진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2018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했
던 최악의 10개국 명단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국가는 말리다.22 2016년에서 2017년 사
이 말리에서는 보고된 전투 사망자 수가 증가했
고, 인도적 활동 차단에 대한 보고 건수는 세 배
로 늘어났다.23 

무력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전
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위 명단에 속
한 국가에 사는 아동이 분쟁으로 인해 치러야 했
던 큰 대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란셋(The Lancet)』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2015년까지 20년간 아프
리카 국가 35곳의 무력분쟁 강도·규모·위치 데이
터를 아동 생존에 대한 데이터와 비교했다.24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분쟁에 노출된 5세 미만 
아동의 평균 사망률이 7.7%가량 높게 나타난다
는 점을 밝혔다. 더 고강도의 분쟁에 장기간 노
출된 지역에 사는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위험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란셋』 게재 연구에 포함된 
사망자 집계치는 생계수단 및 자산의 파괴, 위생 
및 식량 체계, 의료공급망 붕괴, 기초 서비스 접
근 차단 등 분쟁의 간접적 영향으로 야기된 사망 
통계를 기록한 것이었다. 

『란셋』의 연구를 10대 최악의 분쟁영향국에 
적용한 결과, 최근 5년 동안에만 영아 55만 명 
이상이 분쟁의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추계 결과
가 나왔다.25 5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사망자 추
계치가 87만 명으로 나왔다. 이 추정치는 불완전
하다. 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매우 보수적 수치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쟁이 
없었다면 위 10개 분쟁영향국에서만 매년 영아 
10만 명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중
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를 다음 6가지로 규정
했다.

 ・ 아동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상해(maiming, 
영구적 신체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상해)를 입
히는 행위 
 ・ 아동을 징집하고 군인으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 아동을 납치하는 행위
 ・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공격 행위 
 ・ 인도주의 활동 차단   

위 6대 중대한 침해행위는 참혹성과 그 같은 행
위가 아동의 안녕에 미칠 극심한 영향을 바탕으
로 규정됐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분쟁에서 
상기한 중대한 침해행위 발생을 기록하는 아동과 
분쟁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26

가장 최근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
년 확인된 중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는 25,000명 이상으로, 이는 사
상 최고치이다.2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
공화국, 미얀마, 남수단, 시리아, 예멘에서 벌어
지는 위기상황은 이 같은 증가치에 상당한 원인
을 제공했다.28 2010년 이래로 분쟁지역에 거주
하는 아동 인구 총수는 37% 증가했지만, 확인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 행위 발생 건수는 174%
로 증가했다.

확인된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엔이 규정하는 높은 기준에 맞춰 아
동권리 침해행위 신고의 취합·확인이 이뤄진다
는 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연간보고서에 실리

도표4: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수 및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
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 
분쟁지역 거주 아동 인구가 늘고 있으며,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건수
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출처: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분석자료 / 웁살라분쟁데이터
프로그램 지리기반 사건 데이터셋, 격자형 세계인구분포 V4(국제지구과학정보네트워크센터, 2016), 
세계인구전망(유엔, 2017)에 기반한 오슬로평화연구소의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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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명
확하다. 침해행위에 대한 더 효율적인 보고가 부
분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연간보고서는 분쟁영향지역에 사는 아동 인구
가 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아동이 중대한 권
리 침해를 당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점을 드러내
고 있다.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추적 방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중 아동권리의 중대
한 침해를 추적하기 위해 2005년 감시·보고 메커
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을 설치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MRM
은 유니세프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국과의 긴밀
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
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의 감독하에 활동한다. 국
가적 차원에서 MRM은 해당국가의 유니세프 대
표자 및 최고직 유엔 대표가 공동 의장이 되는 국
가별 감시·보고 태스크포스의 감독을 받아 활동
한다. 

MRM은 무력분쟁의 당사자(국가 및 비국가행
위자)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시
의적절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
는 정보를 수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해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출한다. 
MRM은 또 현장의 행위자가 적절한 보호 및 대
응 조치와 관련한 옹호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인
된 침해행위는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
무총장 연간보고서에 기재된다. 중대한 침해행위
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분쟁당사자는 유엔 사
무총장 연간보고서의 부록에 기재된다. 기재된 
분쟁당사자가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 중단, 예방 및 구제조치 실시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 이행시한을 특정해서 마련하고 이를 이
행해야 한다. 

MRM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록·확인 작업을 
수행하고 분쟁당사자와 소통해 그 같은 침해행위
를 종식·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사
무총장과 유엔 회원국이 그 같은 활동을 할 수 있
는 예산과 인력 등 충분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정치임무단(peace-
keeping and political missions)에 아동보호
고문 및 아동보호관 자리를 둘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또한 유엔 접근이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활동 보완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관련 비정부행위
자가 이 메커니즘의 국가별 태스크포스에 접근할 

수 있게하고, 가능한 경우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합된 옹호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1 살해 및 중대한 상해(maiming)

유엔이 확인한 아동의 살해 또는 중대한 상해
(maiming, 영구적 신체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상해) 건수는 2017년 10,677건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 증가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한 
곳에서만 유엔이 확인한 아동 사상자는 3,179
명이다. 이 중 다수는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이나 불발탄 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상자의 최소 33%
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아동을 이용한 폭발물 
매설이나 폭탄 공격도 포함된다.29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8년 아프가니스탄 내 살해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아동의 수는 더 늘어났다.30 
나이지리아의 경우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아동, 
특히 압도적으로 소녀를 강제로 자살 공격에 
이용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7년 
확인된 나이지리아 전체 아동 사상자 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31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경우 공습으로 인해 아
동이 특히 큰 피해를 보았다.32 인권침해기록센터
(Violation Documentation Center) 보고에 따
르면 사망자의 71%가 민간인이었다. 민간인 사
망자 중 57%, 아동 사망자 중 79%가 포격 및 
공습으로 사망했다.33 통폭탄(barrel bomb) 공
격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도 민간인이었으며, 
이 중 27%는 아동이었다. 

미얀마, 레바논, 남수단, 수단에서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explosive remnants of war)
로 아동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인 위험이 야기되
고 있다. 지뢰나 집속탄(cluster munitions) 등 
무차별적 무기가 교전이 끝나고 오랜 뒤에도 아
동에게 주요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아동의 경우, 
기타 불발탄을 장난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잦
다. 성인보다 신체가 작은 아동의 경우 폭발로 인
한 부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지뢰 모니터
(Landmine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사상자 중 나
이가 확인된 전체 민간인 사상자의 47%는 아동
이었다.34 

2 소년병 징집 및 사용  

2017년 분쟁에서 아동이 강제로 징집되거나 소
년병으로 사용된 전체 건수는 2016년 대비 3% 
가량 증가했다. 비국가 무장단체나 국가 소속 군
부대와 연합군으로 징집된 아동의 수가 8,000
명 가까이 늘었다.35 일부 국가에서 증가 폭이 크
게 두드러졌다. 확인된 사례가 중앙아프리카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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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의 경우 4배, 콩고민주공화국은 2배로 증가
했고, 소말리아에서도 크게 늘었다. 한편, 남수단, 
나이지리아, 시리아, 예멘의 경우는 기존에 확인
된 충격적 수준을 유지했다.
 

무장단체나 군의 아동 징집 및 사용에는 아동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징집 방식이나 수
행해야 하는 역할과 관계없이 아동의 분쟁 참여
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를 겪게 되고, 
대다수는 사망·살인·성폭력을 목격하게 된다. 이
중 다수가 폭력을 행사할 것을 강요받고 일부는 
장기간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아
동을 민간인 삶으로 재통합시키는 것은 아동의 
삶을 재건하도록 돕는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부
분이다.36

3 성폭력 

중대한 침해행위 중 성폭력에는 강간, 성적 노예
화, 인신매매, 강제 결혼이나 임신, 인공임신중
절, 불임시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침해
는 실제 침해 발생에 적게 보고되는 문제가 심각
하다.

201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는 분쟁 상
황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954
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 미얀마에서는 정부
군인 타트마다우(Tatmadaw)가 10세의 어린 소
녀를 집단 강간하고, 14세 소녀를 엄마와 형제자
매 셋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37 2018년 3월 발표된 유엔 시리
아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on 
Syria) 보고서와 성폭력 생존자, 생존자 가족, 탈
영병, 보건의료인, 변호사 및 피해 공동체 구성원 
인터뷰에 따르면 여성, 소녀, 남성, 소년 수천 명
이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했다.38 이는 성
폭력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최근 분쟁 중 두 사례
만을 열거한 것이며, 이런 보고는 그저 빙산의 일
각에 불과하다. 

4 납치

2017년 확인된 아동 납치 건수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556건으로 나타났다. 소말리아 
한 곳에서만 무장단체 알샤바브(Al Shabaab)
에 의해 납치된 아동의 수는 1,600명 이상에 달
하며, 이 중에는 9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 납치
의 통상적인 표적이 되는 곳은 학교다. 납치된 아
동 거의 대부분은 소년병 징집, 성폭력, 살해 및 
중대한 상해 등의 추가적인 중대한 권리 침해를 
겪게 된다. 일부 긍정적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
만 분쟁 중 납치된 아동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다. 일례로 2014년 4월 보코하람이 납치한 “치복
(Chibok) 소녀” 276명 중 112명은 지금까지 소
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39

5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

2017년 확인된 학교 공격 건수는 1,432건으로 
교육에 대한 공격이 기록된 역사상 최악의 해였
다. 시리아와 예멘의 교육인프라 구조 대부분은 
미사일과 폭탄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유니세프
에 따르면 시리아의 학교 중 1/3이 완전히 파괴되
거나 피해를 보았거나 점령됐다.40 예멘의 학교도 
10곳 중 1곳은 파괴되거나 피해를 보았다.41 그 
결과 예멘 내 아동 약 200만 명42과 시리아 아동 
200만 명43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우크
라이나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750곳의 
교육시설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보았다.44 나이지
리아에서는 2,295명의 교사가 보코하람에 살해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세프 추정컨대, 주로 
북동부 지역 학교 1,400곳 이상이 파괴되고 피
해를 보거나 약탈당했고 60만 명 이상이 교육의 
기회를 차단당했다.45 

시리아, 예멘, 수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에서
는 학교의 군사적 이용도 계속되고 있다.46 일부 
경우 여성 교육에 반대하는 무장단체가 여학생을 
특정하여 성폭력의 표적으로 삼는 일도 있었다. 
일례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2017년에 민병대
원이 초등학교에서 17명의 소녀를 납치하고 몇 
달에 걸쳐 강간한 사건도 있었다47. 파키스탄 발
루치스탄 주에서는 여학교를 표적으로 특정하여 
급조폭발물로 공격하기도 했다.48 

병원, 진료소 등 보건시설 역시 군사적 목적
의 사용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으
며, 의료진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
련한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시리아의 경
우 2017년 유엔이 확인한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공격 건수는 108건이었다. 이러한 공격으로 6명
이 사망하고 최소 29명이 부상했다. 남수단의 경
우 2017년 12월 기준, 분쟁으로 인해 국가 내 의
료시설 1,900곳 중 20% 가량이 폐쇄돼 있으며 
50% 정도만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49 이 같은 폭력은 아동에게 가장 보건체
계가 필요한 순간에 이를 파괴해버린다.50

6 인도주의 활동 차단

인도주의 활동 차단에는 자유로운 통행의 임의적
인 차단, 인도적 지원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
시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인도주의 기구의 
직원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포함된다. 2017년 
확인된 인도주의 활동 차단 사례는 1,500건 이
상이며, 전년도 대비 50%가량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인도적 원조 차단 사례가 급증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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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속에서 나타난 높은 기록치다. 미얀마, 남수단, 
시리아, 예멘에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
을 지원물품이 차단됐다.

 
이 같은 침해행위는 가장 장기화되고 극단으

로 치달은 분쟁 상황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아동의 
입장에서 본 최악의 분쟁영향국 10곳에서 기아 
위험에 처한 아동 인구는 450만가량으로, 1분에 
아동 1명이 사망하는 수치다.51 세계의 분쟁지역
에 사는 수많은 아동이 항생제나 식량과 같은 필
수적 지원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분쟁지역에 
사는 아동은 다른 어떤 사유보다 질병이나 기아
로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데, 인도주의 활
동 차단은 그러한 아동이 겪는 고통의 주요한 원
인이 된다.52 이러한 침해행위는 사람들이 외부적
인 요인으로 기아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기아 상
황으로 내몰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아 범죄(starvation crimes)”로 규정돼왔다.53 

국제인도법 및 관습법상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고의적인 기아사태 유발은 금지되는 행위다. 그러
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은 특이
하게도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이러한 행위를 명
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2019년 12월 로마규약 당사국 총회 
18차 회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력분쟁이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 

분쟁에서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는 아동이 신체적으로 더 약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인보다 아동이 잃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동의 신체
적·정신적·심리적 발달은 어린시절 경험하는 환
경에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분쟁은 아동
의 여러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자에게 다른 영향
을 미친다. 주요하게는 젠더, 나이에 따른 차이를 
비롯해 장애 여부, 민족적 배경, 종교나 도심지/
지방 거주 여부 등도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 무력
분쟁이 아동에 끼치는 해악은 성인보다 더 극심
할 뿐 아니라 해당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한 사회에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영양실조, 질병, 보건의료 부족 

분쟁 관련 이환율(morbidity)과 사망률(mor-
tality)에서 아동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54 분쟁
지역에서는 총알이나 폭탄으로 사망하는 아동보

도표5: 인도주의 활동 차단 횟수 
분쟁지역에서 인도주의 활동 차단이 최근 10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출처: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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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상 존재하는 공백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가 참조됐다. 그럼에도 분쟁지역에서의 
아동 관련 데이터와 젠더별로 분류된 데이터에는 우려되는 
수준의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 일례로 세계 분쟁에서의 아
동 사상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도 있는 데이터는 현재 존
재하지 않는다. 웁살라분쟁데이터프로그램(Uppsala Con-
flict Data Programme)이나 무력분쟁사건데이터 프로젝트
(Armed Conflict and Events Data project) 등 분쟁 및 
사망자 데이터에 관해 권위를 가지는 출처 기관은 분쟁 사망
자의 연령분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성폭력을 포함해 모든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발생 상황에서 실제보다 매우 적
게 보고가 이뤄진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MRM(감시·보
고 메커니즘)을 통해 수집되는 유엔 아동권리 침해 데이터는 
제한적인 접근, 안보 위협, 유엔의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활
동에서 아동 보호에 투입하는 자원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
게 일부분만을 담게 된다. 더구나 6대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
행위는 분쟁 중 아동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위해의 하위 집합
일 뿐이다. 

아래 서술할 부분에 있어 진전이 이뤄지려면 자료 취합 개
선, 질 높은 자료의 활용,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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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양실조, 질병, 보건의료 부족으로 사망하는 
아동이 더 많다. 앞서 언급한 10개국에서만 최근 
5년간 최소 85만 명의 아동이 이 같은 분쟁의 영
향으로 사망했다. 예멘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극심한 기아로 아동 85,000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접적 요인
으로 아동 사망을 간주한 그 어떠한 추정치보다
도 높은 것이다.55 분쟁은 아동을 급성/만성 영양
실조에 빠지기 쉽게 만들며 아동의 성장, 면역 및 
대사체계의 기능, 인지 발달에 지장을 준다.56 전 
세계 발달 저해 아동 1억 5,000만 명 중 약 3/4
가량이 분쟁지역에 살고 있다.57 영양실조로 아동
이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영향은 평생 나타
나 그 아동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며,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아동이 첫 2, 3
년 동안 올바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 신체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회복이 불가
능하다.58 모성 영양실조는 아동에게도 위험한데, 
특히 임신이나 수유 중인 경우 저체중 신생아 출
산이나 아동 발달 저해를 야기한다. 

분쟁 중 보건, 물, 공중위생 인프라 설비가 파
괴되거나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
동이 처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킨다. 분쟁영향국
에서 아동 사망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폐렴, 
설사, 말라리아, 홍역 등의 질병은 대부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이 더 많은 까닭은 불안정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보건체계나 영양이 
갖춰진 식량이 가용하지 않거나 접근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폭력이 인근에서 벌어
진다는 점도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가능성을 크
게 낮추게 된다. 일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
역에서는 매년 아동 47,000명 가량이 보건시설 
밖에서 출생되어 향후 건강상의 이상을 겪을 위
험이 높아지고 있다.59 보건서비스 부족, 청소년 
임신 위험 증가, 높은 합병증 발병률(예방가능한 
모성 사망 등) 간에는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임
신 관련 사망 위험은 20대 여성에 비해 15~19
세 소녀의 경우 2배 가량 높고, 10~14세 소녀의 
경우 5배 높다.60 

사망 및 상해

분쟁 중 아동은 성인과는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살해되고 부상을 입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
한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은 폭발사고에
서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해를 입게 되며, 이
와 관련한 특유의 취약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근
거자료에 따르면 아동은 성인에 비해 두부 및 안
면 외상을 입는 경우가 더 잦게 나타나는데, 이
는 부분적으로는 아동이 불발탄을 집어들 확률
이 높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안
면, 두부, 목, 팔, 몸통에 관통상을 입는 것에도 
아동과 성인 간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 환자의 경
우 80%가량이 관통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성인 환자 31%인 것에 비해 현저히 높
다.61 이 연구에서는 또 성인의 수혈 절차가 아동

군인에 의한 
강간과 성폭행:  
마시카의 사례 

마시카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
로,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마시
카와 형제자매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학업을 중단하
고 무장단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
다. 마시카는 무장단체의 주둔지
로 향하던 길에 한 군인에 의해 강
간당했고, 마시카는 그 후 걸을 수
조차 없었다. 

마시카는 며칠 동안을 회복하며 
보냈고, 그리고 나서는 입소하기로 
했던 군사조직이 있던 주둔지로 
향했다. 마시카는 무기 사용법을 
훈련받았고, 또 군인 여러 명과 강
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마시카는 “(군인들은) 끊임없이 성
관계를 요구했어요”라며 “나중에
는 그냥 포기하고 상황을 받아들
이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결국 마시카는 다른 소녀 2명과 
함께 탈출하게 되었다. 마시카는 
집으로 돌아온 후 지금은 삼촌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시 학교로 돌
아갔다. 

마시카는 “언젠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든 일이 불가능해 보였
어요. 내게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
는 무장단체에 입소하는 것뿐이라
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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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효과가 없으며(우측 상자 기사 참조), 폭
발로 부상을 입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망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2 또, 신체적 부상을 
당한 아동의 경우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데,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접근권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이차적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이는 안보상황이 불안하고 자원이 부
족한 환경에서 특히 그렇다.

정신건강상의 장기적 피해 

분쟁, 폭력, 불안정 속에 노출되는 상황은 아동에
게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지
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겪는 고통은 분
쟁이 끝난 뒤에까지 지속될 수 있다. 세이브더칠
드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분쟁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시
리아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는 피면접자 중 성인
의 84%와 아동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
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폭격 및 
포격을 꼽았다.63 성인 피면접자 89%는 아동이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행동을 보였다
고 밝혔고, 71%는 아동이 이전보다 더 잦게 야
뇨 및 비자발적 배뇨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
장 최근에 수행된 이라크 연구에서는 모술로 귀
환한 아동 중 43%가 항시 혹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청소
년 1/4 이상은 자기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밝혔고, 12%는 자기애가 아주 조금밖에 없다
고 응답했다.64 

두 연구결과 모두에서 아동은 극심하고 빈번
하거나 장기화된 재난을 겪을 경우 나타나는 스
트레스 반응의 한 종류인 악성 스트레스와 연관
된 징후를 보였다. 악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
면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평생 동안 영향
이 미칠 수 있다.65 악성 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나중의 삶에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인생 초기의 
아동 경험이 뇌 발달 구조에 영구적인 영향을 준
다는 점에서 악성 스트레스는 인지 발달 및 정서 
조절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악영향을 준다. 특히 
아동기 초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촉진되
면 뇌의 학습과 사고를 관장하는 영역으로의 신
경 연결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후의 삶에서 아동
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분쟁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사회 내에서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할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교육 기회 상실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명을 살리는 인도
주의적 해법이다. 더 나아가 위기상황에 사는 아
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마
다 늘상 나오는 대답은 교육을 계속 받고 싶다는 
것이다.66 분쟁 속에 사는 아동에게 학교는 배움
의 안전한 공간과 정상·일상의 기분, 평온함이라
는 소중한 느낌을 제공한다. 학교는 보호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아동이 사는 환경 속의 위험과 

폭발로 인해 발생한 아동 부상자 치료의 어려움
“지난 10년 동안 성인 폭발 부상자에 대한 치료법이 개
선되면서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현재 아동 환자의 출혈
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없다. 아동용 
지혈대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에 맞춘 수혈 절차도 거
의 없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폭발로 부상을 입은 아동
은 부상 시점부터 성인에 비해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또 아동이 폭발로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단체
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폭발에서 살아
남아 병원으로 후송되더라도 부상의 심각성이나 복잡성
으로 동시에 즉각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현존하
는 치료 역량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의 치료 외에도 아동 폭발 부상
자의 장기 치료는 미해결 과제다. 아동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고, 그러한 상태에 대한 치료법 역
시 마찬가지다. 특히 궁핍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처한 아동이 의수나 의족이 필요한 경우 
정형외과적 기술이 불충분하며, 그러한 아동 환자가 부
상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 수준의 재활 치료를 받는 경

우는 거의 없다. 또, 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의
수나 의족이 잘 맞을리도 없다.”

“재활 외에도 아동 폭발 부상자에게는 깊은 심리적 차
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수족이나 시각·청각을 잃는 것 
외에도 아동은 가족이나 집, 글을 깨우치는 것, 교육, 
결혼, 고용의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다.”

“아동 폭발 부상자 치료의 개선과 생존을 넘어 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부상 시점부터 재활, 또 
그 이후를 책임질 현지 역량의 개발에 달려있다.”

에밀리 메이휴(Emily Mayhew) 박사, 
소아 폭발 부상 파트너십(Paediatric Blast Injury 

Partnership) 공동회장,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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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대처방식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
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성폭력, 조혼, 위험한 노
동 및 군대나 무장단체 징집을 줄일 수 있다. 안전
하고 양질의 교육은 아동의 미래 삶의 기회를 결
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장기적 안
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사회적 잠재력의 핵심 요
인이다.
 

그럼에도 분쟁 중에는 무장행위자가 학교를 
공격하고, 학교를 막사, 상점, 보호소, 취조실, 구
금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67 광범위한 지
역 효과를 가지는 폭발성 무기는 학교 등 도심의 
주요 인프라설비에 상당한 수준의 무차별적 피해
를 준다. 교육에 대한 공격으로 야기되는 즉각적 
결과에는 아동의 사망이나 부상, 시설 파괴, 학습 
접근권 차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
는 교육의 질 하락, 교사의 감소, 교육체계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68 

현재 거의 모든 위기지역 및 분쟁영향국의 아
동 7,500만 명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69 이중 소녀의 경
우 특히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70 남수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초등교육 취학연령 소녀의 72%가 초
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데 반해, 같은 연령대 소년
의 비율은 64%다.71 케냐의 케쿠마 난민 캠프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중 단 38%만이 소녀
다.72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
동 370만 명 중 60%가 소녀다.73 

최근 몇 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 옹호활동의 
주안점은 난민 아동의 교육에 있었다. 세계 아동
의 91%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에 비해 난민 아
동의 61%만이 초등학교에 다닌다.74 난민 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 84%
의 청소년이 중등교육을 받는 데 비해 난민 청소
년은 단 23%만이 중등교육을 받는다. 전 세계 취
학연령 난민 아동 400만명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를 다니지 않으며, 난민의 경우 세계 평균 대비 5
배 높은 수준이다.75 또 공식적인 난민캠프나 보
호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피난을 떠난 
사람들의 보호소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잦아, 난
민 수용국 지역에서도 교육 접근이 저해되는 결
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에게 장·단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큰 악영향을 미친다.76 소녀와 소년 
모두 성폭력을 경험하지만, 전시·평시 여부와 관
계없이 소녀가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분쟁상황에서는 성폭력, 
조혼, 성희롱, 여성 할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인신매매, 성적 착
취 및 학대 등 여러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이 더욱 
심화된다. 이 같은 폭력이 야기하는 신체적인 영
향은 매우 심각하다. 소녀가 겪는 건강상의 영향
에는 외상으로 발생하는 누공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 HIV/AIDS와 같이 성관계를 통해 전이되는 
전염병, 강제적 또는 원치 않는 임신, 또 이로 인
해 발생하는 안전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이나 아
동의 신체가 아이를 낳기에 충분히 발달하지 않
아 발생하는 산모 사망 또는 질병 증가 등이 있다. 
아동 성폭력의 심리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강
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공동체
가 낙인찍고 가족과 공동체가 아동을 배척하면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잦다.  

소녀들은 자신의 젠더 때문에 강제적으로 학
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수입 획득 기회나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
과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는 강간으로 임신한 소녀에게 더욱 가혹하게 나
타나며, 심지어는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다수 소녀가 경험하는 배제는 이들
을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고, 성적 착취나 인신매
매에 더 취약해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몰
아넣는다. 소년들이 겪는 성폭력에는 다른 형태
의 심각한 낙인이 찍힌다. 그로 인한 결과 중 하
나는 실제 사건 발생보다 신고가 현저히 낮게 나
타나는 것이다.

조혼

분쟁은 소녀가 조혼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불
평등을 키우고 악화시킨다. 부모와 아동은 조혼
을 하는 이유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의도치 않
은 청소년기 임신으로 인한 영향, 가족의 수치심, 
지각된 불명예(perceived dishonour), 낙인, 무

현재 거의 모든 위기지역 및 분쟁영향국의 
아동 7,500만 명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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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태, 굶주림과 기아 등을 꼽았다.77 일부 경
우 조혼이 분쟁영향국과 난민캠프로부터의 이주
를 용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78 다른 경
우에는 무장단체가 아동의 강제 혼인과 성노예화
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79 분쟁 상
황에서 성과 재생산, 모성, 신생아, 아동 관련 보
건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소녀가 너
무 어린 나이에 임신하게 되거나 어린 산모와 아이
가 출산 및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
을 높이게 된다.

분쟁 상황의 예를 한가지만 들자면,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 인구 중 소녀의 조혼률이 증가한 사례
를 들 수 있다.80 18세 미만 아동의 혼인은 시리아
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장기화된 분쟁 상황
에서 조혼이 하나의 대처수단이 되어버렸다. 결혼
이 자신의 딸을 외부인이나 무장단체의 폭력으로
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또 가족이 겪
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녀의 가
족이 결혼을 주선하는 사례도 있다. 레바논에 거주
하는 15~19세 사이의 시리아 난민 소녀 10명 중 
3명은 결혼을 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7% 증
가한 수치다. 81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중 18세 미
만 소녀와 관련한 결혼 등록 비율은 2011년 12%
에서 2012년에는 18%로, 2013년에는 25%로, 
2014년 초에는 32%로 나타났다.82 

이집트, 이라크,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중 조혼
이 증가했다는 유사한 보고도 있었다.83 분쟁이 조
혼에 미치는 영향과 분쟁 상황에서 조혼 방지, 결
혼한 소녀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배포·분석 개선이 
필수적이다. 

군이나 무장단체 연루 의심을 받는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

전 세계적으로 아동 본인 또는 가족이 무장단체 
연루 의혹을 받는 아동 수천 명이 안보위협으로 
간주돼 구금되거나 기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아동이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거나, 성인 수
용자와 같이 수용되거나,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
지 못하거나,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기준에 위
배되는 환경에 구금되었던 여러 사례가 기록됐다. 
10세 이상 남자 청소년의 경우가 특히 더 취약하
다. 일례로 2016년 소말리아에서는 알샤바브에 강
제징집됐다가 나중에 붙잡힌 소년 67명이 구금
된 사례가 있었다. 이중 몇몇은 20~30년 징역형
을 선고받았고, 10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후
에 2016년 이들을 대변하여 이뤄진 옹호활동의 
결과로 감형되었다. 이라크에서는 2017년에 최소 
1,036명의 아동이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청소년 
구금시설에 구금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라크·시
리아 이슬람국가(ISIS) 연루 의혹을 받는 이들이었
으며 이중 다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84 팔레스
타인 아동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대규모로 체포되

포격으로 인한 
트라우마:  
아스마의 사례
“포격이 일어나면 11살짜리 동생
은 귀를 막곤 했습니다. 동생은 귀
를 막으면 포격 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식사를 중단했어요.”

아스마는 남매 7명과 시리아를 떠
나 레바논으로의 피난길에 나섰을 
당시 14세였다. 이들의 엄마는 피
난을 떠나기 한 달 전 사망했기 때
문에 장녀인 아스마가 동생들을 
이끌었다. 

이들이 피난에 성공하기까지는 4
번의 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매번 
실패 때마다 위협을 당하고 집으
로 돌려보내 졌다. 마지막 피난을 
시도했을 때, 이들은 차 안에 숨어
있다가 3일간 산을 걸어 넘어가 레
바논에 도착했다. 

이들 모두는 포격으로 큰 트라우
마를 겪었다. 아스마의 남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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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스라엘군 구금시설에 수용돼 군사재판을 받
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경우는 야간에 자
신의 집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에
는 구금 중인 아동의 수가 월평균 312명 수준이었
다.85 이 같은 관행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수단과 
같은 다른 분쟁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났다. 

군이나 무장단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아동은 일차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
주하여야 한다.86 이들은 회복적 정의 및 사회적 
갱생의 국제법 체계에 부합되는 처우를 받아야 하
고, 가능한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구금을 대체하
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동의 구금은 언제나 
아동에게 위해가 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
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체포·구금·수감은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만 한다. 

더 넓게 보자면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무장단
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아
동 수만 명과 그 가족이 집단처벌에 처해지며87,
그 결과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이동의 자유 없이 
난민캠프에 살게 되기도 한다. 2017년 나이지리
아, 니제르, 카메룬에서는 아동 2,199명이 보코하
람에 연루되었거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
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후에 나이
지리아 당국은 이들 중 다수를 석방했다.88 시리아
와 이라크에서는 아동 수천 명이 자신의 가족 구
성원이 ISIS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없이 난민캠프 내에 갇혀서 살
고 있다.89

아동 관련 분쟁의 젠더역학
아동이 겪는 분쟁의 경험은 젠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청소년기 소년의 경우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
과 잠재적 전투능력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
녀의 경우 성폭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녀와 여
성에 대한 공격은 공동체를 뒤흔들기 위한 무장단체의 
의도적 전술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공동체 전체를 강
제로 쫓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소녀와 여성을 공격하는 
사례도 잦다. 

분쟁 시기에는 젠더 규범이 특히 더 중요해진다. 소녀
의 경우 특히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공동체의 규범이나 
무장단체가 이상으로 삼는 규범을 어긴다는 이유로 표적
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위반행위’에는 공공장소에 출입하
거나 노동활동에 참여하거나 복장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
가에서는 무장단체가 가지고 있는 젠더 관점 때문에 소
녀, 여성, 학교가 공격을 받았다.

 
실질적이고 신빙성 있는 젠더 폭력 위협은 공포심을 

고조시킨다. 이는 교육, 보건서비스, 정보, 법적 지위 접
근 등 소녀의 사회적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부 환경에서는 소녀가 보호를 받겠다는 목적이
나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결혼을 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
다. 이는 상당 부분 무장행위자의 증가와 관련한 공포감 
때문일 수 있다. 그 같은 우려를 근거가 없다고 치부할 수 
없다. 근거자료에 따르면 무장행위자 수의 증가가 생존
을 위한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착취 및 학대와 연관이 있

다는 점이 드러난다. 성폭력, 조혼, 청소년 임신의 위험
이 커지게 되면 모성 사망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나 뿌리 깊은 젠더 규범 때문에 성
적 및 재생산 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 같은 위험이 특히 더 커지게 된다.

젠더 규범과 젠더 관련 밀고 당기기(push and pull) 
요소를 활용한 아동 징집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년
이 소녀에 비해 더 많이 징집될 것이라는 통상적인 추정
은 정확하다. 유엔 아동과 무력분쟁 데이터에 따르면 징
집된 아동 중 소년의 비중이 제일 크다. 그럼에도 세이브
더칠드런이 접한 사례 중에는 소녀들에게 더 큰 자유와 
자율성, 교육 및 기타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을 하고 징집한 경우도 있었다. 소년에게는 아내를 만들
어주겠다는 약속과 같은 젠더 관점에서의 당기기 요인이 
사용되기도 했다. 

아동이 납치되는 사례들을 보면 소년의 경우 군사목
적상 무장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납치되는 경우가 많
았고, 소녀는 아내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기위한 목
적으로 납치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럼에도 통상적으
로 재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소년과 소녀가 경험한 상이한 
납치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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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아동에 대한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명적이며 파괴적이다. 시리
아에서부터 남수단까지 현재 세대 아동의 미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전쟁에서는 분쟁 중 아동 보호를 

위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국제적인 법규범 체계가 
노골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규범에 대한 미준수의 위기를 
구성하는 3가지 차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분쟁 시 행위규범 미준수 

2.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실패 

3. 아동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미비 

아래에서는 예멘 전쟁, 로힝야 위기, 남수단 분쟁
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각각의 차원을 살펴본다.

 
미준수로 인한 위기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환경을 제거하
려면 애초에 분쟁과 잔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합
하여 분쟁을 신속히 중단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
에서 시리아, 남수단, 예멘, 미얀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아동이 겪어온 오랜 고통의 일차
적 원인은 국제사회가 적시에 단합된 조처를 하
지 않은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 하
나만으로는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가 만연한 이
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아동에게 예
외 없이 존엄과 자아실현의 삶을 살 권리가 있음
을 천명한 찬란하게 생동하는 문헌”90인 유엔 아
동권리협약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동은 아직도 권리보유자로서 보편
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무력분
쟁의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분쟁이 벌어지는 환경, 또 더 중요하게는 분쟁
당사자 및 분쟁당사자에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행위(작위 및 부작위)는 아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발생 여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본 보
고서 도입부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분쟁 중 아동
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대한 법적·규범적 

2장 
아동에 대한 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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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위한 3가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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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그 같은 규범체계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대 세
계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서는 이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미준수 위기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는 국가 및 기타 무장행위자가 군사행위
자로서 자신의 군사행동에서든 타 행위자에게 요
구하는 행동에서든 분쟁에서 규범을 준수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아동 친화적” 전쟁지역이 존재하
지는 않지만, 아동이 처한 위험의 수준은 전투원
이 인도법, 인권법, 형사법에 따른 책임과 민간인 
보호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얼마나 준수할 
것인지(또는 무시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
제인도법에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의무, 공
격행위가 군사 목적상 비례의 원칙이 부합하도록 
보장할 의무, 공격을 하기 전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 규정되
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항시 이러한 기준을 준수
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적 요건 외의 행위규범에
는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위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포함된다. 주거 지역 내 폭발
성 무기 사용 최소화, 군사적 목적의 학교 사용 
자제, 민간인 사상자 현황이나 기타 민간인 피해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간인 피해 문제에 
대처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4개 제네바협약 공통조항 1조는 서명국에 협
약 ‘존중’뿐만 아니라 협약이 ‘존중되도록 보장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중요한 원칙인데, 즉 다
른 국가나 비국가행위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
준을 위반할 때 이를 외면하는 것이 사실상 그 같
은 위반 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무기나 군사장비, 관련 서비스가 아동
에 대한 불법적 공격에 사용될 위험성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무기 등을 판
매하는 것은 이 같은 기준저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두려워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제법 위반의 가해자들은 자신
들이 범죄가 공개되고 국제적인 규탄을 받더라도 
대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법적 결과도 마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중대한 침해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효
과적으로 억제할 방법은 거의 없으며, 불처벌의 
문화가 영속된다. 현재 국제적 책무성 체계는 기
본적인 인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아동에게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동권리 침해행위의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시급하게 강화해
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국내 사법절차 강화 
 
 ・ 국제적인 수사 메커니즘에 대
한 지원 및 자원제공 확대  

 ・ 아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전문성 강화 

 ・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 확대 
  
 ・ 국제형사재판소, 임시 재판소 등 국제 사법 메
커니즘에 대한 지원 강화, 보편적 관할권 원칙 
적용 확대

세 번째는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
질적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분쟁당사자들은 아동 보호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제3자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
용하지도 않는다. 중대한 보호 문제에 대한 책
임규명은 허술히 이뤄지기 때문에 보호를 중심
에 둔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노
력은 특히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난관에 부닥
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분쟁에서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중요 개입 활동이 재원 부족 문제를 
겪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2017년 유니세프
는 일종의 인도적 아동 보호 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를 280만명으로 보고했는데91, 이는 전체 도
움이 필요한 아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유
니세프는 전 세계에서 51개국의 아동 약 4,800
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
한다.92 2010~2018년 사이 인도적 대응 계획 중 
모든 형태의 인도적 보호 활동(아동 보호에 한정
된 것이 아닌)에 필요한 재원과 실제 지원된 금액
상의 간극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2010
년 당시 이 비율은 42%로 이미 낮은 수준이었는
데, 2018년에는 단 37% 수준까지 떨어졌다.93 
2010~2018년 전체 인도적 원조 중 전체 보호 
분야에 배정된 재원은 전체의 단 2.5%에 불과했
는데, 같은 기간 아동 보호 분야에 배정된 재원은 
0.5%에 그쳤다.94 또, 보호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
구하고 보호 분야에 재원이 다년간 배정되는 경
우는 너무도 적었다.95 

분쟁 영향 하의 아동에 대한 교육 역시 재원 
부족과 단기적 접근법으로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다. 지뢰 위험 교육이나 평화유지 활동에서 
충분한 민간인 보호 역량이 갖춰지도록 보장하는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들을 
억제할 방법은 
거의 없으며, 
불처벌 문화가 
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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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등 다른 형태의 실질적 보호 활동도 마찬가지
다.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
기 위한 조치도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은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
로 이뤄지고 있다. 재건 노력에서도 교육, 보건체
계, 정신건강 지원, 신체 재활, 또 이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통한 
투자에는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다.

다음의 각 사례 연구는 위에서 다룬 세 가지 
차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각각의 사례 모두에서 
세 가지 차원(행위규범, 책무성, 실질적 조치) 전
반에 걸친 실패가 드러나지만, 각 사례는 그 중에
서도 한 가치 차원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분쟁 시 행위규범의 미준수: 예멘 전쟁

예멘 내 아동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예멘 전쟁은 약 4년 전 시작된 분쟁
으로 국토가 황폐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
미리트와 연합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세
계의 외교·군사적 지원으로 비국가 무장단체 후
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후
티 반군은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필두
로 한 예멘 정부에 반기를 들고 국토 주요 부분을 
점령했던 상황이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80%
를 차지하는 2,400만 명이 인도적 원조가 필요
하며96, 이중 최소 1,130만 명은 아동이다.97 국가 
내 1,800만 명이 식량불안(food insecure) 상태
에 처했으며, 이 중 840만 명은 극심한 기아로 고
통받고 있다.98 의료시설 절반 이상이 파괴되거나 
폐쇄되는 등99 보건체계는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
쳐있다. 이런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 경제 
위기와 광범위한 영양실조, 콜레라와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심각한 위협으로 허덕이던 예멘
인들에게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다. 

유엔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저지른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반행위 등 국제법 위반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증거를 문서화했다.100 일례로 모든 분쟁당사자는 
인도적 원조의 접근을 제한해 예멘 아동이 겪는 
고통을 가중시켰다. 

2017년 11월,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Sau-
di-and Emirati-led coalition, SELC)이 사나 
공항과 주요 해상 항구를 차단하는 한 달간의 봉
쇄를 했다. 2017년 12월에 항구가 개방되기는 했
지만, 행정·물류 장벽을 통한 사실상의 봉쇄는 계

속되었으며 상용 항공기의 사나 공항 이용은 여
전히 막혀있어 예멘인들이 해외에서 중증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차단되고 의료보급품 수입도 가로
막혔으며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장
애물들은 필요한 경우 구호품의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를 허용하고 촉진해야 하는 국제인도법상 요
건에 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한 영향
의 규모로 볼 때 이는 국제인도법 하의 비례의 원
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유엔 현인·전문가 그룹
(UN Group of Eminent Experts)은 이와 관련
해 “그 어떤 군사적 이점이 있다 해도 그것이 수많
은 사람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101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이 같은 상
황을 바꿀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멘 전쟁에서의 아동 사망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거
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이 파괴적인 효과
를 불러일으켰음을 증명할 수는 있다. 가장 많
은 직접적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요인은 공
습으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총 
18,942회의 공습이 일어났다. 이는 4년에 걸쳐 
매일 14회, 102분마다 1회씩 공습이 일어났다는 
뜻이다.102 무력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ACLED)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분쟁의 직접적 결과로 발
생한 총 사상자는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6만 명
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빈번하게 인용되
는 유엔 집계치인 1만 명의 6배 수준이다.103 

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8년 8월 수학
여행 중이던 학생과 교사 40명이 공습으로 사망
한 사건이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은 사우디아라비
아의 항공기였지만 잔해 분석에 기초한 보고에 따
르면 폭탄은 미국에서 제조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판매된 것이었다.104 예멘 전쟁에서의 적
대행위에서 아동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또는 사
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무기를 판매한 국가는 미
국뿐이 아니다. 캐나다, 중국, 프랑스, 조지아, 이
탈리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
웨덴, 터키, 영국 역시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에 
무기나 군사장비를 판매하거나 기술이나 훈련, 기
타 수단으로 전쟁을 지원했다.105

학교에 대한 공격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 교직원, 기타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게 될 직접적 위험뿐 아니라 아동이 
교육을 받고 미래를 개척해나갈 기회를 앗아가
기 때문이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예멘 정부는 무
력분쟁 시 군사적 사용으로부터 학교와 대학의 
보호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rotecting 
Schools and Universities from Military Use 
during Armed Conflict)과 더불어 교육을 공격
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폭넓은 서약이 포함된 안
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외 분쟁당사자는 이 지
침과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106 

5분의 1 
예멘에 
운영이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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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학교: 
 파하드(12세)가  

모술 서부에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 밖에 서 있다.  
파하드의 학교는  

이라크군과 ISIS의 
 교전 과정에서 막대

한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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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에서는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이 실
시한 19차례의 공습을 포함해 학교에 대한 공격 
20건이 확인됐으며, 분쟁당사자가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도 확인됐다.107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 본부에 아동
보호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엔 사무
총장은 2018 보고서에서 학교나 병원에 대한 공
격을 감행한 국가 명단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올리
지 않았지만, 2018년에도 이같이 유해한 공격패
턴은 계속됐다.108 예멘의 학교 5곳 중 1곳은 피
해를 보거나 파괴되었고, 실향민을 위한 보호소
로 기능하고 있거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109 

유엔은 민간인 지역에 대한 반복되는 공습에 
대해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이 국제인도법 존중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다”고 경고했다.110 또 국제인도법을 더 엄밀하게 
적용하겠다는 일체의 노력이 실제 민간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는 증거
도 거의 없다.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합군이 비군사지역에 대해 공습
을 감행한 횟수는 군사 표적에 대한 공습 횟수의 
2배로 해당한다.111 이는 전체 공습 중 비군사표
적에 대한 공습 비율이 이미 우려될 수준이었던 
1/3로 나타났던 2015년 3월 이래의 기존 통계치
에 비해서도 더욱 악화된 수치다. 더구나 주요 국
제인권단체들은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이 국제
인도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노력을 기울였는
지에 대해 이들의 조사가 “투명성·독립성·불편부
당성, 효과성"112 등의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
다”113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우디-에미라티연합군은 2015년부터 2018
년 사이 최소 3차례에 걸쳐 분쟁당사자의 국제인
도법 준수, 적대행위 중단, 일체의 선결조건 없이 
성실히 유엔 주도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채택
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그럼에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018년 12월 21일 유엔 주도 평화 프
로세스의 일환으로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합의를 
지지하고 이행 지원체계 제공을 골자로 하는 안
전보장이사회 결의 2451호를 채택했다.114 

예멘의 사례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분명한 
태도로 기본적인 국제행위규범을 일관되게 준수
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례다. 더구나 모든 당사자
가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지만, 사
우디-에미라티연합군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다
수의 강력한 국제적 동맹국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
도자들이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할 규범과 기준
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했던 생생한 사례로, 아동
에게 예상되던 파괴적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규
범 기반의 국제적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아동과 아동의 권리 보호가 선택사항이나 

협상 대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분쟁 중 아동의 보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도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이 분쟁당사자의 행위 규제를 위해 확립된 
법규범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일관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주장하고 또 주장해야 할 것이다. 

 
2 가해자 책임추궁 실패: 로힝야 위기

“정치권과 군 지휘부 각급 인사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과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
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이상 무력분쟁 상황에
서 이들의 행위를 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
해자가 불처벌을 누리게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
시와 폭력의 순환고리가 되풀이되는 일로 이어질 
뿐이다.” 
 

그라사 마셸 (Graca Machel)115

느슨한 조직 형태를 가진 로힝야 무장단체가 미
얀마 경찰과 국경경비초소에 대한 일련의 공격
을 감행하고 난 뒤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경
찰은 북 라카인 주의 로힝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다음 달에만 절반가
량의 아동 인구를 포함한 로힝야 주민 최소 73만
명이 폭력을 피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피난했
다. 이는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 사태 이래로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집단적 이주사태였다.
 

이 같은 폭력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고, 더 많
은 수가 부상을 당하고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됐다.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생존 아동과 그 가족과 함
께 활동하는 세이브더칠드런 현지 팀은 이후 인
종청소, 반인도범죄, 잠재적 제노사이드로 명명
된 로힝야 난민이 겪었던 잔학행위에 대한 직접 
증언을 청취했다. 아동은 특히 큰 영향을 받았는
데, 잔혹한 성폭력의 표적이 되기도 했으며, 무차
별적으로 살해되고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미얀마 정부와 군은 공정한 조사관들이 제시
한 증거들을 반복적으로 부인했고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
사의 실시를 저지했으며,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
동을 방해했다. 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언론인들은 
감옥에 수감됐다. 자행된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
구하고 미얀마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문제를 제
기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좋게 평가했을 때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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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분명 로힝야 
주민에게 가해진 피해의 심각성에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몇몇 정부들은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
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가로막았고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미얀마 정부에 떠넘
기는 정부들도 있었다.116 이 같은 태도는 로힝야 
주민에 대한 정의 실현을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
라 이들에 대해 자행된 반인도범죄를 정상화해주
고 불처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가 국제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거
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수임을 받은 독립진
상조사단은 미얀마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
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2018년 9월, 진상조사단은 분명한 태도
로 미얀마 군부의 고위급 장성들을 거명하며 이
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제노사이드, 반인도범
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야 한
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지 일 년이 지났지
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정의 실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
판소에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유엔 인권이사
회가 2018년 9월 설치한 “상시적 독립 메커니즘”
은 특히 언젠가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
질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117 또 국제형사
재판소도 2018년 9월의 전례 없는 결정에서 국
제형사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미얀마 군부 구성원
을 로힝야 주민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킨 범죄 행
위, 즉 강제추방 범죄 혐의로 기소할 관할권을 가
진다고 결론 내렸다.118 이 결정으로 국제형사재판
소 소추관이 미얀마의 강제추방 및 기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정식 기소를 포함해 본격적인 수사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처는 로힝
야 주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책임을 추
궁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미얀마 군부에 
보냈다. 그럼에도 이 “독립 메커니즘”이 가해자의 
유죄 여부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거나 국제
형사재판소가 강제추방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얻어내더라도 범죄자 신병 확보에는 여전히 난관
이 남아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는 너무도 많다. 그
럼에도 로힝야 주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학행위
에 대한 책임추궁 실패는  특히나도 생생한 사례
이다. 국제사회가 이같은 중차대한 범죄를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미
얀마나 다른 곳에 있는 미래의 인권침해 가해자
들의 행동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점에서 
미얀마 아동에게 잔학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전 세계의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미비: 남수단 분쟁

남수단은 세계 최신생국이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아동은 폭력과 기아, 방대
한 권리 침해를 겪었다. 남수단 인구의 절반은 18
세 이하119이며 이 중 절반은 분쟁과 그로 인한 인
도적 위기의 영향 하에 있다.120 2018년 9월 평
화협정 서명에도 불구하고 700만 명 이상 아동
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있으며, 상
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 백
만명가량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국내실향
민 중 절반 가량이 아동이며, 또 그 아동 중 절반
은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121 더구나 남수단은 인
도주의 행위자가 활동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
한 지역이다.122 

남수단의 모든 분쟁당사자가 자행한 6대 중대
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는 놀랄만한 수준이다.123 
2013년 분쟁 발발 이래로 남수단 무장단체에 징
집된 아동의 수는 최소 1만 9,000명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되며124, 수천 명이 납치, 강간, 살해, 부
상을 당했다. 일례로 2017년 7월 유엔은 우시장
에서 소년 150명 이상이 대규모로 징집됐던 사례
를 확인한 바 있다.125 강간 등의 성폭력도 전쟁의 
전술로 차용되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126 2011년 
이후 성인과 아동을 모두 포함한 분쟁 사망자 합
계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383,000명에 달하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
다.127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아동의 수는 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로 야기된 것이
다.128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2019년 심각한 보호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의 수를 19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129

남수단 내 보호 문제는 구조적으로 애초부터 
존재했다. 2013년 남수단인 20만 명이 보호를 받
기 위해 유엔기지를 찾게 되면서 유엔 남수단임
무단(UN Mission in South Sudan, UNMSS)
과 인도주의 단체에게 새로운 과제가 찾아왔다.130 
새롭게 조성된 민간인보호구역(Protection of 
Civilians, PoC) 내 막대한 실향민 규모는 인도주
의 행위자가 더 쉽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열어주기도 했지만 민간인보호구역 내 생활환
경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131 또, 
동시에 남수단 내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전체를 고려해봤을 때 민간인보호구역 외부
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내부에 사는 이들에게 
과도한 주의가 쏠렸을 가능성도 있다.132 아동 관
련 전문성 및 아동 보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도 특히 큰 문제가 된다. 유엔 남수단임무단은 
남수단 내 보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이지
만 아동 특화 프로그램 설계나 타 기관에 그 같은 

2019년  
남수단에서  
심각한 보호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
되는 아동의 수

1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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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분쟁당사자의 행위규범 준수 수준을 끌어올

리는 것과 가해자의 책임추궁을 위한 조치가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남수단의 환경에
서는 실질적 조치 확대가 아동의 보호 및 상당수 
아동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과 무력분
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과거 군이
나 무장단체에 연루됐던 아동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통합 프로그램의 재원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아동들의 재징집 위험을 높인다.133 
2013년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수가 6,000명 가까이 되지만134, 군이나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을 포함해 동행자 없이 
가족과 분리된 아동 수천 명이 양질의 사례 관리
와 절절한 돌봄이필요하다.

남수단 정부 예산 중 안보 관련 예산의 비중은 
44%에 달한다. 분쟁이 지속되면서 남수단 정부
는 연간 예산 중 단 한 푼도 아동 보호와 사회적 
지원에 배정하지 않았다.135 2018년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추적 및 재결합, 사례 관리, 아동친화

공간 및 심리적·사회적 지원 등의 아동 보호 서비
스 제공과 관련한 국제적 재원은 인도적 지원 분
야 전체 지출(이마저도 계획 대비 40%가량 적은 
수준이다)의 단 1.7%에 불과했다.136 아동 200
만 명가량이 학업을 중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1.7%의 지출분 중에서 교육에 대한 지출은 
단 5% 수준에 그쳤다. 다년간 여러 부문에 걸친 
재원의 부족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이 필요
로 하는 포괄적 공동체 주도형 대책에 대한 투자
를 어렵게 한다.137 이 같은 재원 부족으로 보호
와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요 서
비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
수단 아동은 무장행위자의 행위규범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점, 또 아동권리 침해가 거의 완전한 
불처벌을 누린다는 점에 더불어 자신들을 안전하
게 지켜주고 생존과 성장을 도울 실질적 조치가 
너무나도 적다는 면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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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가족이 임시로 머무는 
이들리브 교외의 보호
소 대문 앞에서 선 자
흐라(11세)와 동생 파
티마*의 모습.  
이들은 폭력적인  
충돌사태와 대대적인 
폭격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된 지 몇 달 후
부터 이곳 보호소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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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위한 세 가지 지침

아동에 대한 전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설
명하는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계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도출한다.

 ・ 분쟁에서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동맹국
이나 그 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 
요구할 것 

 ・ 분쟁에서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
궁할 것 

 ・ 분쟁 현장에서의 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
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위 세 가지 지침은 무력분쟁에서 아동권리 침해
를 종식할 국제적 접근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중 각 지침에서 작은 단계라도 밟는다면 아
동에 대한 보호가 직·간접적으로 강화될 것이
다. 그 같은 조처는 변화를 만들고 타국으로부터
의 기대를 높여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국제
적인 환경을 변화시킨다. 모든 행위자가 이 세 가
지 영역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세계의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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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헤어지다:  
누르(11세)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의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  

누르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미얀마에서 살던 

마을이 공격을 당했을 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다.  
누르는 지금 확대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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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오늘날 분쟁에서 아동이 직면한 위
협의 규모와 심각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최근의 
사례는 정치적 의지, 행동, 재원이 존재할 때 아
동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장
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재 부상 중인 
이니셔티브와 실천사례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분쟁영향지역에 사는 
아동 4억 2,000만 명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기반이 될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1. 규범 준수  

2. 가해자 책임추궁  

3.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  

 
1 분쟁 시 행위규범 준수

 
다음 이니셔티브는 교전의 수행 방식을 개선시켰
거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아동(더 나아가서는 민
간인들)에게 더 나은 보호가 제공되도록 하는 국
제적인 행동 사례들이다. 이중 그 어떤 이니셔티
브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동이 무력분쟁에서 겪는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
다. 다만, 각각의 이니셔티브는 현재 모범적인 활
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분쟁 중 아동 보호에 진전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
들이다. 이들 전체 사례를 한데 모아 보면 점차 시
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여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무적인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지
도자, 정부, 무장단체, 후원자, 비정부기구는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안전한 학교 선언 (Safe Schools 
Declaration) – 학교의 군사적 사용 줄이기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
은 무력분쟁 시 교육의 보호에 대한 정부 간 정치
적 약속이다. 이 선언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
으며 국제인도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이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서
약을 하게 된다.

1. 학교와 대학에 대한 공격 및 군사적 사용에 대
한 신빙성 있는 데이터 수집  

2. 공격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공  

3. 교육에 대한 “분쟁 인지적” 접근법의  

3장
떠오르는 해법:  
분쟁 중 아동 보호

분쟁영향 지역에 사는 
4억 2,000만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기반이 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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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diplomatic 
pressure  
has proved 
to be  
a powerful 
tool.

연구·개발·보급 

4. 무력분쟁 중 교육의 지속을 위한 노력과 지원  

5. 아동과 무력분쟁 의제에 관한 유엔의 활동 지원  

6. 교육기관의 군사적 사용 억제를 위해 군과 무장 
비국가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제
공하는 “무력분쟁시 군사적 사용으로부터 학교
와 대학의 보호를 위한 지침” 이행  

이 선언이 마련된 2015년 이래로 학교의 군사
적 이용 자제 및 학생과 교사에 대한 공격 금지 
요구가 국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세이브더칠
드런은 교육에 대한 공격 예방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기구(Global Coalition to Protect Edu-
cation from Attack, GCPEA)의 회원단체이며 
이 기구는 정부에 안전한 학교 선언에 서명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83개 유엔 회원국
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선언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선언에 서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있는데, 
서명 미참가국에서는 2014년 이래로 학교의 군
사적 사용 사례가 97%로 증가한 반면, 서명 참
가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수치가 절반으로 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38 유감스럽게도 안전한 
학교 선언에 서명했던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이상 3개국에서 학교의 군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보고가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와 수단은 최근 자
국의 관련 정책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139 

아동의 징집 방지를 위한 국제 문헌  
– 115,000명의 아동이 풀려나다

지난 40년 동안 분쟁 중 군사적 착취로부터 아
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문헌이 마
련되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아동권
리협약은 이를 비준한 모든 국가가 아동권리 보
호와 보장을 약속한 것이다. 협약 당사국은 무력
분쟁 등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아동
을 폭력·학대·방치·착취로부터 보호했는지에 대
해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묻고 있다. 이 같은 
약속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나온 2000년 아동
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동
의 군사 징집을 종식시키는 데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세계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이 선택의정서
는 2002년 발효됐으며 현재 대다수 국가가 비
준했다.140

군대 및 무장단체 연루 아동에 관한 파리 원
칙 및 지침(Paris Principles and Guide-
lines 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파리원칙)과 군대 

및 무장단체의 불법적 징집 및 사용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파리 서약(Paris Commit-
ments to Protect Children from Unlawful 
Recruitment or Use by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파리 서약)은 2007년 확립되
었다. 현재는 유엔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국 절
반이 넘는 108개국이 이 문헌에 공식적으로 서
명했다. 파리 원칙은 소녀와 소년의 징집 예방과 
이들의 재통합 지원과 관련한 국제법 기준을 언
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세한 단계를 설명
한다. 파리 서약에는 국가가 아동 징집 및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치적 서약이 
담겨 있다.

 
파리원칙과 파리서약 제정 10년을 맞는 

2017년까지 군과 무장단체에서 풀려난 아동의 
수는 모두 115,000명 이상에 달한다.141 두 문
헌의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파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는 70개 국가, 10개 유엔 기구, 2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분쟁의 성격과 양상이 변화
하고 있는 전 지구적 상황에서 아동 징집 문제
를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서약했다. 

2017년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방장관회
의에서 밴쿠버 원칙(Vancouver Principles)이 
발표됐다. 밴쿠버 원칙은 파리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평화유지활동에서의 군의 활동이 
아동의 징집 및 사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자
국군의 훈련, 계획수립, 행동을 개선하겠다는 정
치적 약속 등을 담은 포괄적인 서약이다.

군이나 무장단체가 아동을 징집하고 사용하
는 행위는 아직도 만연하게 벌어지는 심각한 문
제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와 관련해 상당한 진
전이 이뤄지기도 했다. 1999년 이래로 60개 이
상의 무장단체가 아동의 징집 및 사용을 감소 
및 중단시키겠다는 독자적/양자 간 약속을 했
다.142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의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 사이 28개 정부 및 무장단체가 아동 징
집 및 사용 중단을 약속하는 유엔 행동계획에 서
명했다. 동기간 동안 13개 무력분쟁 당사자가 그 
같은 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연간보고서에 
수록된 위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직접적인 외교 압력이 강력한 도구가 된 사례
도 있다. 일례로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무력분쟁에서 아동을 사용하
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엔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
면 콩고민주공화국군에 대한 대외 군사자금 및 
훈련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엔은 콩
고민주공화국 정부가 행동계획에 서명하도록 7
년간 설득을 시도해왔는데, 미국의 선언이 나온
지 5일만에 서명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유
사한 압력을 행사해 좋은 결과를 거둔 바있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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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 무장단체와의 대화  
–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다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에 따르면 확인된 중대한 침해행위 중 3/4가량
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비대칭
적·산발적으로 수행되는 분쟁의 경우 더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호는 하향
식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야기되는 경우
가 많다. 그럼에도 비국가행위자와 소통하거나 이
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에서 구속력의 근원
(Roots of Restraint)」 제하의 보고서에서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외부적 존재가 군대나 무장단체의 행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인도주의 단체나 현지 공동체가 
무장단체와 교류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만드는 
것은 역효과를 발생시키며 인도주의 규범 존중
을 촉진하는 노력을 저해한다.144

비국가 무장단체의 행동과 규범 준수 개선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비정부단체 제네바콜
(Geneva Call)은 25개국에서 100여개 행위자
와 교류해왔다. 제네바콜이 활용하는 주된 도구
는 서약서(Deed of Commitment)로, 이 메커
니즘은 무장 비국가행위자가 국제규범 준수를 약
속하도록 한다. 아동보호 서약서의 서명자는 적
대행위 시 아동 사용에 대한 전면적 금지뿐 아니
라 자신의 군대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징
집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결코 아동을 군에 연루
시키거나 잔류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무장 비
국가행위자가 식량, 보건 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접근 등 “필요한 지원과 돌봄을 통치하에 있는 지

149명의 아동이 시리아  
무장단체에서 소집 해제되다 
2014년 6월, 시리아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인민수호부대, 여
성수호부대, “민주자치행정부”는 제네바콜과의 몇달간의 협
상끝에 자신의 부대에서 149명의 아동을 소집 해제하고 제
네바콜의 분쟁에서의 아동보호 서약서에 서명했다.147 이 서
명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를 예방하고 분쟁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공동 정책이 공개적으
로 채택됐다.

역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데 추가적 노력을 기하
겠다”는 서약을 할 수도 있다.145 서명자는 내부 
명령, 훈련, 제재조치, 또 이 같은 사항의 준수 확
인을 위해 제네바콜과 협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한다.

제네바콜은 이 같은 서약에 기반해 무장단체
가 국제기준, 특히 아동의 징집 및 사용, 학교의 
군사적 사용,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보건 서비
스 보호 등의 핵심 영역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
는 지식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한
다. 제네바콜은 파트너기관과 함께 혁신기술, 대
화, 인식제고, 옹호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
을 행사했다. (아래 상자기사 참조)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통상적인 인
식과는 달리 어떤 무장 비국가행위자들은 외부의 
감시를 수용하고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146

지뢰 및 확산탄 금지  
– 수천명의 죽음과 상해를 막다 

국제사회는 무차별 무기로부터 아동 등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의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
약(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은 무차
별 무기로 야기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기 
위한 인도주의적 군축 노력에 있어 선두에 서 있
다.148 두 협약은 대인지뢰와 확산탄의 생산을 금
지하며 비축분 파괴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협약
들은 충분한 공감대, 통찰력, 정치적 의지가 존재
한다면 국제조약이 성공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의 수는 아마도 
수만 명에 달할 것이다. 현재까지 대인지뢰금지협
약의 당사국은 163개국이며, 총 120개국이 확
산탄금지협약에 가입했다. 지금까지 파괴된 대인
지뢰만 5,300만개에 달하며149, 상당한 구역에서 
지뢰가 제거되었고 30개국가량이 지뢰청정지대
로 선포됐다.150 확산탄 관련 최근 보고서에 따르
면 2017~2018년 사이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도 
72% 감소했다.151 이 두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
이 아닌 국가들도 대부분 준수하게 된 강력한 국
제규범을 확립했다. 미국 등 일부 협약 미참가국
에서도 분쟁이 종료된 현장에서 전쟁잔류폭발물
(ERW) 제거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나 기타 행
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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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  
재래식무기 규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조약

국가가 분쟁 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이
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 이 중 하나는 분쟁당사
자에게 수출·공급·이전되는 무기나 기타 군사 장
비가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아동에 대한 불
법적 공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자행하거나 이
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압도적인 위험이 존재하
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비준당사
국은 100개국에 달하며, 35개국은 조약에 서명
했으나 아직 비준을 완료하지 않았다.152 이 조약
의 당사국은 무기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위반에 사용될 것이라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무기의 국제이전을 불허해야 할 의무
를 가진다. 동 조약 7조 4항은 수출국이 재래식무
기 및 관련 물품이 심각한 젠더기반폭력 또는 여
성과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153

무기거래조약은 인류의 고통을 줄여나가자는 
인도주의적 핵심 목표하에 재래식무기 및 탄약의 
거래에 대한 규제 기준을 확립한 최초의 법적구
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
다. 정부의 행동 변화를 이끌었는데, 유럽의 몇몇 
무기수출국은 예멘 전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연합군 소속 국
가에 대한 군사물자 수출을 거부하거나, 중단, 보
류했다.154 그럼에도 본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도 
영국, 프랑스, 미국155 등 주요 무기수출국은 예멘
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행위가 자행
될 것이라는 압도적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무기이전을 지속하고 있다. 

주거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 사용 억제  
– 예측가능한 방식의 민간인 피해 예방

분쟁에서 교전 지역이 점차적 주거 지역으로 옮
겨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동은 특히 취
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유엔은 인구 밀집 지역에
서 넓은 지역효과를 가지는 폭발성 무기의 사용
으로 야기되는 예측가능한 방식의 민간인 피해
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지적했다.156 이러한 관
행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공격 당시나 이후 장기적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여타 중대한 
권리 침해로 아동이 고통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다.157 2018년 무장폭력에 맞선 NGO 행
동(NGO Action on Armed Violence)이 영어
권 매체 보도를 토대로 기록한 전 세계 폭발성 무
기로 인한 사상자 및 중상자 수는 32,102명이었

강제로 피난을 가다: 
갓프리의 사례

“저는 전쟁 때문에 남수단을 떠나
야 했어요. 아버지는 반군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반군은 술을 마
시러 와서는 아버지가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나이 16세인 갓프리는 남수
단 반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
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갓프리는 만삭이었던 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남수단을 떠났다. 

갓프리는 “정착촌에 도착하기까지 
3주나 걸렸어요. 음식도, 담요도, 
물도 없었어요. 여동생은 피난 중
에 출산했는데,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라고 말했다.

갓프리와 그 가족은 현재 우간다 
비디비디 난민캠프에서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갓프리는 현지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친화 공간에
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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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70%가량은 민간인으로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중 사망자 비율은 43%
에 달했다.158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관행으
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예방하고자 즉각적인 조
치를 요구하는 NGO 협력체인 폭발성무기에 대
한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xplosive Weapons)의 창립단체로 참여했음
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159 점점 더 많은 국가
가 이 사안을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는 우리의 인
식에 동조하고 있다. 이 같은 인도적 해악의 끔
찍한 사례들에 대해 80개 이상의 정부, 몇몇 다
자기구, 역대 유엔 사무총장 및 기타 고위급 유엔 
인사들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018년, 유엔 총회의 재래식
무기에 관한 주제토론 세션에서
는 아일랜드가 주거지역 내 폭발
성 무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인
도적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을 추진했다.160 이는 법적 구속
력을 지니지 않는 약속을 만들
어내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다. 그 같은 약속은 주거 지역에
서 폭발성 무기의 사용을 자제
하고, 군이 사용되는 무기의 지
역 효과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도
록 하며, 그 같은 무기가 장기적
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이
해를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 군

축의제(UN Secretary-General’s Agenda on 
Disarmament)도 각국에 그 같은 정치적 선언을 
입안하기 위한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161

분쟁 중 아동 보호에 있어 
사상자 기록 활동의 역할

권리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침해행위 
감소를 위해서는 분쟁 중 아동이 겪는 피해의 증
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상자 기록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
과 같다.
 

 ・ 아동 및 기타 취약 집단 등 분쟁에 휘말린 민
간인이 입는 피해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다. 

 ・ 사상자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해진다.162  

유엔과 국가별 민간인 피해를 추적하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자 기
록작업에 배정된 자원이 미비하다는 것은 가해자
를 밝혀내고 분쟁에서 아동 피해의 원인을 추적
하는 데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2 가해자 책임 추궁

 
책무성 보장에는 여러 형태의 방안이 있다. 가해
자를 거명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방식, 사법적 조
치를 취하거나, 정치적·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
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원칙적인 차원
에서는 항상 지방 당국이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즉 침해행위가 발생한 상
황에 속한 정부나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 절
차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나 
국가 행위자에게 그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 
지역 메커니즘 또는 국제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아동이 책무성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는 절차 자체에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
가 아동친화적이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되
어야 하고, 아동이 캠페인이나 정의구현을 위해 정
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제공해야 한다.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가 향유해 온 
광범위한 불처벌을 고려할 때 공식적이고 수사적
인 국제적 서약과 실제 현실 간에 존재하는 간극
을 메우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 바로 책무성 보장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일궈낸 성과들은 고무
적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성폭력 생존자 정의 구현을 위한 조치 

"세상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
는 유일한 상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범죄자
들이 기소되는 것입니다.”   

나디아 무라드(Nadia Murad),
이슬람국가(IS) 생존자,  분쟁 중 강간 종식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는  

절차 자체에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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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기록 활동의 중요성
사상자 기록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2013년 수
집한 증거자료를 보면 폭력행위로 인한 시리아 아동 사
망의 일차적 원인은 단연 폭발성 무기였다. 구체적 사
망원인이 기록된 아동 사상자 10,586명 중 71%에 해
당하는 7,557명이 폭발성 무기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아동 사상자 중 2,806명(26%)의 사망원인은 소형무
기 사용으로 보고됐다.163 이 수치에는 아동을 특정해 
표적으로 삼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즉결처형 
사례 764건과 저격으로 인한 사망 사례 389건도 포함
됐다. 전체 사망률 통계나 추정치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이와 같이 상세한 수준의 기록은 향후 전범재판소 등의 
책무성 절차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날 수 있다.

군대가 사상자를 기록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자국
군의 행동을 검토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2018년 이후 미국 국방부는 자국군의 군사작전으
로 야기된 민간인과 전투원 사상자 발생 의혹을 조사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책무성 지원 외에도 이 같은 절차
는 미래에 민간인 보호를 향상할 전략을 꾸준히 개선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상자 기록 활동은 제3자
가 기록에 근거한 옹호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해준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인권부는 2007년부터 체
계적으로 정리된 민간인 사상자 정보를 활용해 분쟁당
사자의 옹호활동을 지원했다. 이는 실제 관행의 변화
를 직접적으로 끌어냈으며 민간인 사상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소말리아 주재 아프리카연합 대표부 등 여
타 유엔 평화유지 및 정치임무단 역시 다양한 수준에
서 사상자를 기록·추적164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유

엔 본부 차원에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사상
자 정보를 기록하는 인권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
고 있고, 유엔 평화유지활동부의 경우 사상자 데이터를 
포함한 자체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수준의 사상자 기록활동은 분쟁 중 아동의 
보호와 인도적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 예멘의 경우 인
도주의적 보호활동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 클러스
터(Protection Cluster)에서 민간인 피해 모니터링 프
로젝트(Civilian Impact Monitoring Project)가 정
기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사상자 수치를 활용하고 있
다.165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 상황 간의 조율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탓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정보교환과 분석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독립 NGO인 에브리 캐절티 월드와이
드(Every Casualty Worldwide)는 이 같은 난관 극
복과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16개 사상자 기록활동 단
체, 국제적십자위원회, 다수 유엔 기관, 국제형사재판
소와 함께 3년에 걸친 협의과정을 주도했다. 이 협의
과정은 2016년 사상자 기록활동 기준(Standards for 
Casualty Recording)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
으며, 이 기준은 현장에서의 권위적 지침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166 사상자 기록활동 단체는 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내부적으로나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서
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에브리 캐절티 월드와이드
(Every Casualty Worldwide), 

2019년 1월 

아동 성폭력 문제는 사안 자체의 민감성과 실제 
사건 발생에 비해 적게 보고되는 상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제
적 차원에서는 몇 가지 희망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평화·안
보에 대한 기념비적인 결의를 통해 분쟁 중 소녀
가 겪는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을 외교 의제화했
다.167 또, 2009년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유엔 사
무총장 특별대표 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이 사안이 
가시화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가 모이는 데 
도움이 됐다. 아동과 무력분쟁 특별대표와 분쟁 중 
성폭력 특별대표 간의 협업과 협력은 모두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의 수임사항이기도 하며 분쟁 중 아
동에게 자행되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데 매
우 중요하다.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탄력을 받게 되
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입법체계를 마련
하게 됐고, 특별대표 사무소는 이 새로운 도구로 
현장 임무를 수행하며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
기 시작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 국제형사
재판소 태스크포스의 경우 아동 및 청년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추궁을 위해 비정부기구, 현지 병
원 등 국제행위자와 국가행위자를 한데 모았다. 
2017년에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상징적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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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는 등 불처벌에 맞선 싸
움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 
국군 소속 대령 한 명의 경우는 남 키부 무세니
(Musenyi) 민간인 150명에 대한 강간, 약탈을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카
부무(Kavumu) 지방에서 아동 39명이 납치, 강
간된 사건에서 역할을 한 남 키부 의회 의원 한 
명도 반인도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168

 
2012년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의 규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 행동을 규합하려는 목적하에 창
립된 영국의 성폭력 예방 이니셔티브(Prevent-
ing Sexual Violence Initiative)의 활동 역시 주
목할만하다.169 이들의 핵심적인 공헌 중 하나는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문서화 및 조사활동에 관
한 국제 의정서를 성안한 것이었다. 본 의정서는 
특히 아동과 성폭력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영국은 신속 파견되어 정부, 사법부, 경찰, 
군대, 비정부기구의 증거수집 및 훈련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 팀을 구성했다.

국제 형사 메커니즘  
– 아동 관련 정의실현을 향한 움직임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구유고슬라
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in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국제인도법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재판소는 피
해자들에게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끔찍한 사
건을 증언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젠더기반범죄
의 기초를 마련하고,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잔학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는 점을 증명해냈다. 재판소는 국가수반, 총리, 
군 참모총장, 정부 각료들과 여타 구유고슬라비
아 분쟁의 여러 당사자 중 다수 지도자를 기소
했다.170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2017년에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소는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총참모장 라트코 믈
라디치(Ratko Mladic)에게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 국제인도법 및 관습법 위반 등 10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라트코 믈라디
치의 희생자 중 다수는 아동이었다. 구유고슬라
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등
과 마찬가지로 단합된 국제 행동을 통해 아동 대
상 범죄에 대한 일부 책무성 조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중요 사례였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쟁에 대한 임시재판소
가 설치된 이후 1998년에 로마규정이 채택되어 
2002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국
제형사재판소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 또

아이들로 가득한  
통학버스가  
공습을 받다:  
이스마일의 사례

2018년 8월 9일, 이스마일이 탄 통
학버스가 공습을 받았던 당시 이스
마일의 나이는 7살이었다. 이스마일
은 공습으로 다리, 눈, 머리에 파편
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고, 이 사고
로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 당시 공습
으로 아동 4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10세 미만이었다.

이스마일은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
했다. 그는 당시 겪었던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리 지원 치료
를 받았다.

 “버스에 로켓이 떨어졌을 때 버스
에 타고 있었어요. (...) 제 친구 하나
도 그때 죽었어요. 다른 친구는 다쳤
고요.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
어났어요. 공격을 받고 난 후에 아
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2주가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
했어요.”

이스마일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고 생각한다. 이스마일의 꿈은 아이
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P
H

O
T

O
: M

O
H

A
M

M
E

D
 A

W
A

D
H

 / S
A

V
E

 T
H

E
 C

H
IL

D
R

E
N

42  STOP THE WAR ON CHILDREN • A REPORT FROM SAVE THE CHILDREN



는 입영시키거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인정했다.171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된 최초의 사건인 토마스 루
방가 다일로 사건은 구체적으로 아동의 징집 및 
사용에 초점을 둔 사건이었다. 재판소는 2012년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국제형
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전쟁범
죄의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점
을 증명한 기념비적 사례였다. 국제형사재판소
는 아동을 위한 정의실현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
요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왔다. 2016년 11월에
는 동 재판소 수석 소추관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
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잔학 범죄의 심각성
을 강조하며 재판소의 아동 인지적 접근법을 강
화하는 아동 정책(Policy on Children)을 발표
한 바 있다. 소추관은 이 정책 발표를 통해 아동
에 대한 잔학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국제형사재
판소의 주요 전략 목표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법정의 실현은 매
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널리 알려졌던 사건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장-피에르 벰바 곰보 재판
의 판결이 2018년 6월 뒤집혔으며, 다수 고위
급 용의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 도주 중이이다. 국
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형집행을 두고 난관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소는 국제사법정의 
실현의 일차적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잔학행위와 아동권리 침해에 대처
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이며,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  
– 시리아 정의실현을 향한 움직임

2016년 12월, 유엔 총회는 71/248호 결의를 채
택했는데, 이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서 자행된 국제법 하의 가장 중대한 범
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기소 지원을 위한 국제
적이고,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설
치하는 것이다.172 이 메커니즘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행위의 증거를 수집·취합·보존·
분석하고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
지는 (또는 향후 가지게 될) 국내·지역·국제 재판
소의 독립적 형사 절차를 촉진할 서류를 준비하
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
서 백만건 이상의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이 증거
는 해당 국가 소속 검찰청에 공유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
지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173, 프랑스174가 시리아 
고위급 관료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스
웨덴, 오스트리아 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 

각국의 검찰은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으로 인
해 범죄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자행되었거나 피
의자나 피해자가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문,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특정 중대한 국제범죄
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을 수사할 수 있
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이 원칙에 가장 폭넓
은 해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러
한 점 때문에 시리아에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
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활동
은 잔학행위의 가해자 책임 추궁,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 미래의 범죄 억제, 국가들이 인권침해
의 가해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하
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가
고 있다.175 

시리아 전쟁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보면 수많은 피해자가 정의를 되찾기까지는 아
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
의 존재와 현재 관련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 등
은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
로 위임된 사법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조차 국제
적인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압
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메커니즘과 2장에서 언급한 미얀마 “독립 메커니
즘”의 운영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사 범죄의 증거를 취합할 수 있는 상설 메
커니즘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이 도출되어
야 할 것이다.

국제법 준수 촉진을 위해 금융 제재를 활용한 
혁신적 방법들

미국의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 책무성 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은 미국 정부에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제재
를 가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입국을 금
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2018년 
10월 이스탄불 소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
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사망
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인사 20명에 대한 미
국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되고 있다.176 캐나다에서
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고, 영국이 자국의 
제재 및 반 자금세탁법(Sanctions and Anti-
Money Laundering Act)에 매그니츠키 개정안
을 도입을 추진177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도 유사
한 움직임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노르웨이의 
헬싱키 위원회와 함께 역내 여행 제한 조치 등과 
더불어 무장 비국가행위자 등 개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할 유럽연합 차원의 인권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78 이 같은 노력은 매우 중
요하며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제재 조
치나 유사 장치의 수임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아
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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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분쟁영향국 중 다수는 질 낮은 거버넌

스, 부패, 천연자원의 손쉬운 접근 등으로 분쟁
이 장기화, 악화되기도 했고, 역으로 앞서 언급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패에 연루
된 기업, 정치인, 무장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면 분쟁을 작동하게 하는 유인을 줄이고 평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의 해
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은 부패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테러리즘과 불안전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이 법은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지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부패 관행을 성공적으
로 규제했다. 

영국에서는 형사재정법(Criminal Finances 
Act) 개정안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
를 저지른 용의자의 자산 회수를 돕는 민간 조사 
도구인 미해명 재산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s) 제도를 도입했다. 미해명 재산 명령은 
개인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영국 내 특정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해명을 요구
할 수 있다. 또 대상자의 신고된 법적 소득이 그러
한 재산을 취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고 의심
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를 저지른 부유한 가
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현장에서의 아동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

 
무력분쟁에서 모든 전투원이 최고 수준의 행위규
범을 준수하고, 단 한 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더
라도 그에 대한 의미있는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
이라는 확실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력 분쟁은 여전히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전하지 않은 환경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기준, 
법률, 규범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에 발맞춰,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투자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그 같은 조치는 현지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수많은 아동에게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다음은 지원받고, 토대가 되어야 하는 고
무적인 접근법과 이니셔티브의 사례들이다.

인도적 아동보호  
– 분쟁 중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인도적 아동 보호 행위자는 사례 관리와 같은 아
동 개인에 대한 직접적 개입, 아동의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경제적 지원, 양육 지원), 
공동체 내 아동 보호 메커니즘의 강화를 통해 아
동 보호 사안에 대응하고 그 원인을 사전에 방지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또 효과적인 사회
지원제도 이행을 위해 국가행위자의 역량을 강
화하고자 한다. 아동 보호 프로그램 설계는 생명
을 구할 수 있는 개입방식인데, 이는 위협을 예
방·대응하고 분쟁 중 아동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경
험에 따르면 다분야에 걸친 완전한 통합적 보호 
프로그램 설계는 다른 인도적 활동이 더 성공적
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아동 보호 활동은 복잡하고 때로는 자원 집약
적이다. 이는 전문화를 향한 명확한 경로가 미비
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상황별로 필요
한 아동 보호 활동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은 필요
와 가용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5년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보호 
실무 그룹(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의 요청으로 수행한 도식화 및 시장분석 작업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의 고급인력 아동 보호 활
동 전문가 부족이 이 분야의 핵심적인 난관으
로 파악됐다.179 또 역량강화를 가장 필요로 하
는 이들, 특히 분쟁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가장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성인 및 전문가, 또 아동
을 둘러싼 보호체계를 구성하는 지역 공동체의 
기반 단체와 지방 당국 직원 간의 네트워크 등에 
역량강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주
의 활동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The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은 이 분야의 실천 
기준을 확립한다.180 아동보호 책임영역(Child 
Protection Area Responsibility)181은 현재 
인도주의 활동이 가능한 한 현지에서 이뤄지고 
필요한 만큼만 국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
반한 현지화 전략을 갖추고 있다. 이는 수요자에
게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공여자와 원조 제공자 간에 체결한 업무분장 현
지화 합의인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에
도 부합하는 것이다.182 이 현지화 전략은 국내 
비정부기구가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아동 보호 
대응활동의 조정업무를 공동으로 주도할 수 있
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
동보호 인도주의 활동 연대(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도 전문
화 전략을 감독하는 보완적 성격의 학습 및 개
발 실무그룹(Learning and Development 
Working Group)을 두고 있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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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위급상황에 처
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
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부에서 국내 비정
부기구 직원 및 국가의 중앙당국 직원을 대상으
로 출범한 핵심 이니셔티브다. 

위 사례들은 모두 인도주의 대응 활동 분야의 
전문화와 관련한 긍정적 사례들이다. 분쟁 속 아
동의 필요에 맞춘 아동의 구명 및 삶에 변화를 
가져다줄 활동이 이뤄지게 하려면 더 많은 재정
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동 

방글라데시의 마지막 아이들을 만날 때까지 
 
 
사례관리는 직접 지원이나 위탁 등을 통해 개별 아동의 필
요를 적절한 방식으로 적시에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접근법이다.184 아동 보호 전문가는 사례관리 
접근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별 아동의 보호 
필요가 파악·평가·계획·재검토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동 
주변의 보호 환경이 강화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활동은 인
도주의적 상황에서는 넘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식
적인 정부의 사례관리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2018년 방글라데시에서는 아동 보호 기관이 방글라
데시 당국과 협력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로힝야 난
민 아동 20,000명185의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분리, 성폭
력 및 젠더기반폭력, 아동 노동, 납치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했다. 사례관리는 개별 아동과의 상당한 수준의 교류, 
또 아동 보호 및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과 공동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활동이다. 
아동 보호 사례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비되지만, 
전체 인도적 대응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례관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인도적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가족 추적 및 재결합  
– 남수단 아동의 삶을 바꾼 실질적 조치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니세프, 아동보호책임영역(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및 31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가족 추적 및 재결합 사업을 통해 남수단에
서 동행자 없이 자신의 가족 및 공동체와 분리된 아동 약 
6,000명의 재결합을 도왔다.186 2013년 이래로 동행자 없
이 분리된 아동의 사례관리 등록 건수는 18,000건이 넘
는다. 계속적인 사례관리 지원, 재결합 이후 후속관리, 대
안적 방식의 관리를 받고 있는 7,576명 외에도 보호자 실
종으로 등록된 아동도 5,362명이 존재한다. 이 같은 활
동은 위급상황에서의 가족 추적 및 재결합에 관한 실용적 
핸드북 개발로 이어져 남수단 상황에 전 세계적 기준과 지
침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187

공동체 기반 아동 보호  
– 아동 주변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변화 

분쟁 중 아동 대다수의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보
호를 제공하는 것은 소속 가족과 공동체다. 다수 민족학 
연구 및 실무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기반 아동 보호는 “비
공식-공식적 협업 및 협력, 공식 서비스 활용 확대, 내부 
주도의 사회변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주인의식 함량을 가
능케 하는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활동”인 경우 가장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88 동 예루살렘의 보호 기관들은 
서안지구 내 취약 공동체가 “생존자/공동체 주도 위기 대
응”을 통해 자체적인 보호 및 재건 활동을 설계, 이행하도
록 돕는 YMCA 활동을 지원했는데, 생존자/공동체 주도
의 위기 대응 방식의 접근법은 공동체의 재건, 존엄성 고
취, 공동체와 청년의 자력화(empowerment), 공동체에 
대한 지방 당국의 책무성 강화 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89 아동은 공동체 내에서 변화의 능동
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분쟁 영향 하
에 있는 태국의 3개 남부 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화옹호
를 위한 현지참여(Local Engagement to Advocate for 
Peace, LEAP)” 프로젝트는 더 아동친화적이고 포용적
인 사회를 목표로 부정의와 불평등 문제에 맞서 아동에게 
힘을 부여하는 옹호활동과 직접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
개 현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 자력화를 돕
는 현지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 같은 접근법은 아동이 
공동체와 지역에서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
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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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 미래 재건의 열쇠 

"지난 몇 년간 인도주의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과 심리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올바른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교육·
보건·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준비를 바탕으로 
큰 도약을 이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입 활동을 반복·확
대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앨리스테어 애거(Alastair Ager) 교수, 
부수석 과학자문, 
영국 국제개발부

 

1장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분쟁은 아동의 정신 건
강에 매우 극심한 평생의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분쟁지역에서 아동 및 그 가족들과 함께 활동해 
온 세이브더칠드런과 다른 단체의 경험은 아동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단언케 한다. 또
한 분쟁 상황에서 정신건강과 심리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강화를 위한 중요 이니셔티브들이 실행되고 있기
도 하다. 국제적 지침인 위급상황에서의 정신건

강과 심리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상임위원회 지침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guide-
lines for MHPSS in emergencies)은 각기 다
른 수준의 사회 보건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다층
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190 최근 몇 년 사
이 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대응을 향상할 방안에 대한 공여국과 비
정부기구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1월에 
열린 중요 회의에서는 분쟁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
년의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수요 충족을 위해 다
음 4개 핵심경로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 로드맵이 
마련되었다.191 

1. 아동 보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계층에 걸
친 다분야 프로그램 설계 및 조정  

2.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각자 인생의 주체로 보
고 관계 맺기

3. 양육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
호자의 안녕,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을 돕기  

4. 국가적 역량 강화 

지역적 차원에서든 전 지구적 차원에서든 정신
건강 전문가, 특히 소아 정신건강 치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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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전문가들
이 분쟁 중 아동 및 그 가족과 함께 일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 및 심
리 지원 활동이 인도주의 대응에 있어 중심적 위
치를 차지하게 하려면 공여자와 국제사회는 분

쟁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안녕을 지원하는 활동
에 대해 그저 수사뿐인 열정이 아닌 구체적인 자
금지원 약속과 실제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CHARL IE FORGHAM - BA ILE Y/SAVE THE CH ILDRE N

축구의 힘: 
 아스널 축구클럽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축구를 통해  

아동의 용기를 북돋우고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획기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HEART 프로그램 

예술을 통한 치유와 교육(Healing and Education 
through the Arts, HEART)를 뜻하는 HEART 프로그
램은 예술을 바탕으로 중증 또는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
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192 이 프
로그램은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룹활동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고 표출적인 예술 활동을 활용한다. 프로그램의 운영
은 긴장완화, 스트레트 해소, 감정 이해, 감정 통제, 신뢰 
구축, 그룹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미래 그리기, 그룹 
지원 등에 주안점이 있다. 치유 과정은 아동이 예술 표현
을 통해서, 또 응원하는 태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

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또래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서 자신의 기억, 생각,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할 때 비로
소 시작된다. 

HEART 프로그램은 아동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 속 
또래집단과는 고립감을 덜 느끼고, 더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며, 신뢰하는 성인들 속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느
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아
동은 더 자신감을 갖고, 안전하고, 능력을 갖추며, 교육
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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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힘 

아스널 축구클럽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축구를 통해 아동의 
용기를 북돋우고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획기적인 코
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직 축구선수 페어 메르테자커
(Per Mertesacker)는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에 방문했
을 때 이를 실제로 목격했다.

“모함마드라는 시리아 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나라를 떠나 가족과 난민캠프에서 새 삶을 꾸
려야 했음에도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현재를 즐
기면서 자기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
라고 있었습니다. 모함마드의 집을 찾아가 그 아이와 시간
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저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모두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결과는 내야 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젊은 선수들과 
관계 맺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도, 아무
런 일도 겪지 않은 사람도 없으니까요.

자타리 난민캠프에서 저는 전쟁에 찢겨나가고 가난에 
찌든 지역에서 축구를 통해 일상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
감해주고 아이들이 위급상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봤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인 문제와 심리적인 상처들을 마주했었죠.

축구가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느꼈던 진실한 무언

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축구를 하는 것에서 멈추
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기회
를 만들고, 계속 꿈을 품게 하고, 아이들 각자의 목표로 인
도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레이너 훈련 방식을 활용합니다. 처음
에는 아스널 코치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아스널 코치가 
요르단 현지 코치를 훈련하고, 요르단 현지 코치는 시리아 
소녀와 소년들을 코칭하게 됩니다. 이 코치들은 아이들의 
회복을 돕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의 응급 심리치료 전문가로
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어느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뭔
가를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는 14살짜리 나빌라를 만난적
이 있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축구는 남자 아이들만을 위
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거에요. 경기장 안팎에서 
도움이 되는 코칭과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다면 결국 세상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페어 메르테자커는 독일과 아스날 소속 전직 축구선수였고,  
현재는 아스날 아카데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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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기  
–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 접근법 

"우리 학교는 아주 아늑하고 따뜻해요. 창문
도 새로 생기고 난방도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요. 우리 학교는 평화 공간이라서 너무 좋
아요." 

안나(8세, 우크라이나) 

세이브더칠드런의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은 아동
을 학교 안팎의 폭력, 재난, 분쟁, 일상의 위해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식의 모
든 위험 접근법(all-hazards approach) 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십년간의 경험·학습·연구에 기초해 
학교에 대한 공격, 강제징집, 성폭력 등 분쟁으
로 교육이 붕괴된 상황에 처한 아동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개
념에서 출발한다. 이 개념은 스리랑카, 네팔 내전
에서 정치적 불안과 폭력에서부터 학교를 보호하
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평화구역”으로 선포되도록 보장하는 공동체 참
여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안전한 
학교 선언이 선포된 이래로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
은 학교 및 공동체에서의 구체적 보호 조치, 의무
부담자와 무장 비국가행위자 역량강화, 장기적인 
옹호활동을 서로 연결한다. 

이 같은 접근법은 공격으로부터 교육을 보호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신축성이 있는 해법을 
촉진한다. 안전한 학교 선언에 서명한 정부가 현
장의 아동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겠다는 약
속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안전
한 학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일례로 우
크라이나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분쟁 대치선 인근 학교들과 함께 일
하고 있다. 이는 지방 차원의 개입활동(학교 안전 
계획 발전 및 아동 심리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전
국적 차원의 옹호활동(아동 주도 옹호활동을 통
한 안전한 학교 선언)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급상황에서의 교육  
– 자금지원 확대 및 조정업무 개선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서는 교육은 기다릴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 ECW) 기
금을 출범시켰는데, 이 기금은 위급상황에서의 
재정지원의 판도를 바꿀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기금의 일차 긴급 대응(First 
Emergency Response) 투자 창구에서는 급작
스레 발생하거나 고조되는 위기상황에서 즉각적
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한다. 기금의 다

년간 복구(Multi-Year Resilience) 투자 창구에
서는 장기적 요구를 다루는데, 장기화된 위기 상
황에서 수년간 합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고 인
도주의와 개발 분야 행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교육
과 관련한 공동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금은 벌써 19개 분쟁영향국의 아동 및 청년 
765,000명(단, 이 중 소녀의 비중은 절반 미만)
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했다. 이 기금은 2018
년 말까지 아동 백만 명에게 도달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193 본 보고서 작
성 시점에서 이 기금은 방글라데시와 우간다에
서 난민과 난민 수용국의 교육 지원을 위한 획기
적인 다년차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선보였다. 이 기
금은 2019년에도 다년차 프로그램 10개를 추가
적로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야심 찬 펀딩 
목표가 달성되고 모든 다년차 프로그램의 재원이 
완비될 수 있으려면 공여자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기금은 교육클러스터(Education Cluster)
와 협력하여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교육 지원
의 장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클러스터는 인도주의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
램을 위한 전 세계적 조정 메커니즘으로, 세이브
더칠드런과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긴급 및 장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
과 비용을 협의하여 개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2018년 말 기준 25개국에서 국가단위 교육 클러
스터와 실무그룹이 활동 중이다. 위급상황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
간 세계교육클러스터(Global Education Clus-
ter)에 조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자금이 
제공됐다. 그럼에도 국가단위 교육클러스터와 위
급상황에서의 교육 대응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여전히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난민 아동 지원  
– 몇 년 후가 아닌 몇 개월 안에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내기  

2016년, 유엔 회원국 193개국은 난민 및 이주민
에 관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에 서명함으로써 강제
로 피난길에 떠난 이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에게 보
호처를 제공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공동의 국
제적 책임이며, 이 같은 부담은 반드시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194 이 선언은 무엇보다도 모든 난민 아동이 
국경선을 넘은 후 수개월 이내에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 2년이 
지난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새로운 주요 국제
체계인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합의했다. 이는 분쟁의 결과로 난민
이 되는 아동과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아동 모
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대규모 실향 및 난민 위
기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꿔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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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과정에서 난민 교육 문
제에 특히 초점을 맞춰 옹호활동을 수행했다. 난
민 아동을 수용국의 국가 교육 체계 속으로 편입
시키는 것은 실향 아동에게 교육 수준에 대한 감
독이 가능한 인증·공인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난
민 글로벌 컴팩트는 이와 관련해 난민 아동이 이
상적으로는 최대 3개월 이내에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난민을 포용하는 국가 교
육 부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지원
을 제공”195 하는 등의 긍정적 약속을 다수 담고 
있다. 또 포용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
으며 난민 소녀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상의 장애
물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명시적으로 언
급되어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 중 아프리
카 동부 지역의 7개 국가들은 2020년까지 자국
의 교육제도에 난민 교육을 포함하겠다고 약속
했다.196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
고 그 같은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는 국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고 있음에도 지
금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글로벌 난민 포럼
(Global Refugee Forum) 메커니즘의 설치로 
정부들이 재정적·기술적·정책적인 서약을 내놓을 
수 있게 할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어떤 진
전이 이뤄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아 폭발 부상 파트너십  
– 폭발로 부상당한 아동의 치료 개선을 위한 
길을 열다

소아 폭발 부상 파트너십(Paediatric Blast 
Injury Partnership)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임페
리얼 칼리지 런던 폭발 부상 연구센터(Centre 
for Blast Injury Studies)가 함께 추진하고 있
는 이니셔티브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폭
발성 무기로 중상을 입은 아동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기관들을 한 자리로 불
러모았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연구와 실무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아동 폭발 부상의 복잡성
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돕고, 현장의 
의료진에게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는 소아 폭발 외상 문제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두
고 있는 세계 최초의 기구다. 

이 기구는 분쟁지역 및 분쟁종식지역에서 활
동하는 의료인들의 아동 폭발 부상자 치료를 돕
기 위한 현장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실
용적 체계를 담고 있는데, 외상 치료 경험이 없는 
소아과 의사와 소아 치료 경험이 없는 외상학과 
의사가 아동 폭발 부상자를 야료할 수 있도록 체

회복을 향한 여정:  
자낫 아라의 사례
“배우고 놀 때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
게 돼요.” 

로힝야 난민인 자낫 아라(12세)는 방글
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다. 자낫과 여동생은 부모님을 잃고 고
모와 삼촌이 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자낫은 현재 세이브더칠드런 학습센터에 
다니고 있다. 
 
자낫은 “학습센터가 참 좋아요”라며 “특
히 수학이랑 영어를 배울 때가 좋아요”라
고 말했다. 
 
자낫은 “미얀마에 있을 때 많은 일을 겪
었어요”라며 “학습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춤추기, 노래하기를 배웠어요. 그게 저
랑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겪은 일을 잊
어버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고 덧
붙였다.  
 
자낫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여아친화공간'
에도 참여한다. 이 곳에서 자낫은 건강, 
자기보호, 조혼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배운다. 
 
자낫은 “나중에 커서 일을 하고 싶어요”
라며, “제 생계를 책임지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자낫의 꿈은 
선생님이 되거나,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
정부기구에서 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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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하고, 어림짐작으로 하던 치료를 가장 필요
한 시기에 타인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술로 바꿔
준다. 이 매뉴얼로 제약사항이 많은 환경에서 치
료를 수행하는 의사도 필요한 지침과 확신을 가
지고 중상을 입은 아동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로써 환자의 생존확률과 미래 행복에 대한 가
능성이 커지게 된다. 

민-군 조정 및 훈련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군과 민간 행위자 간의 조정 활동은 아동이 처
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세이브
더칠드런에 있어 핵심적인 접근법은 군, 경찰, 기
타 유관 조직의 임무수행 체계에 아동권리와 아
동보호 접근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훈련을 받은 군 관계자의 수
는 약 10만 명에 달하며, 12개국 군대에 아동보
호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아프리카 연합 대기군
(African Unicon Standby Forces)을 위한 툴
킷 모듈이 준비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세이
브더칠드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파트
너십을 맺고 아동 관련 훈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 
훈령은 이 접근법을 더 폭넓게 주류화하는 데 참
고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다소 복잡
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민-군 조정활동은 
효과적으로만 실시된다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 특유의 취약성과 필요, 군사 행위자의 
의무에 초점을 둔 군사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하면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의무의 준수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일례로 아동이 무장단체로 징집되고 사용되는 지
역과 같은 중요 지역에서는 개선된 훈련으로 현
장에서의 행위가 개선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분쟁 중 아동의 보호에 있어 군이 가지는 커다란 
역할을 고려할 때 군에 아동 관련 전문성이 함양
되도록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과 무력분쟁 대사 임명  
– 아동을 최우선 순위로 하다

2017년, 스웨덴은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대사
를 임명해197모든 정부 부처에서 분쟁 중 아동 보
호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강조와 투자를 보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새로운 역할은 이 
사안에 대한 스웨덴 정부 활동의 효과성에 있어
서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 내, 대사직의 스웨덴 외
교부 내 위상이 높아졌고, 중요하게는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의 다자 논의체제에서의 무력분쟁 중 
아동 사안이 한층 더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한 결
과 중 하나는 스웨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된 2년의 임기 동안 분쟁 중 아
동 의제에 대한 안보리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

로 이뤄진 것이었다. 이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려면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다른 정부들도 
스웨덴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중재 및 평화 프로세스  
– 아동을 논의의 중심에 두다

모든 정치적 합의의 출발점에 아동 관련 규정을 
두게 되면 향후 아동권리 침해 예방과 아동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무장 단체와의 대
화 과정에서 아동 보호 의제가 유용한 논의의 출
발점이 되었던 최근 콤롬비아 평화 프로세스에
서 입증되었다.198 201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구 및 유엔 평화구축위
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에 가
능한 경우 평화조성(peace-making) 프로세스
에 아동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199 최
근 유엔 기관, 시민사회, 유엔 회원국은 힘을 합
쳐 중재자를 위한 유연한 지침을 개발했다. 2016
년, 뉴욕 소재 정책 플랫폼인 옹호 아동과 무력
분쟁 워치리스트(Watchlist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는 유엔 정치부 중재 지원 기구 
등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정전 및 평화 협정
에서의 아동 징집 및 무력분쟁 규정 체크리스트
(Checklist for Drafting Children and Armed 
Conflict Provisions in Ceasefire and Peace 
Agreements)를 마련했다.200 이후 2017년, 안
전보장이사회는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의장성
명에서 아동과 무력분쟁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
표에게 유관 아동 보호 활동 행위자와 협력해 평
화 프로세스에서 아동 보호 문제를 통합하는 것
에 관한 실용적 유엔 지침서를 집대성할 것을 권
고함으로써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뤄진 진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201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하
는 세계공동체는 평화 및 정전 협정에서 아동 문
제 주류화를 촉진할 구체적인 자료 개발을 통해 
분쟁의 여파 속에서 아동의 문제가 다뤄질 가능
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훈련을 받은  
군 관계자의 숫자는 
약 10만 명에 달하며,  
12개국 군대에  
아동보호 부서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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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분쟁 중 아동에 가해지는 위협의 규모와 심각
성, 또 그 같은 위협이 아동에게 미치는 뚜렷하고도 파괴적
인 효과를 기술했다.  

이 같은 고조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분쟁 중 행위규범 준수  

2. 가해자 책임추궁  

3. 현장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
는 실질적 조치 

분쟁 중 아동 보호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강
력한 내재적·도덕적 외침이 존재한다. 그 같은 노력은 모든 
사람의 안보가 달린 규범에 기반한 국제적 체계가 유지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이 의제에 진지하게 헌신해야 할 강력
한 전략적·경제적 이유도 존재한다. 분쟁 중 아동 보호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평화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분쟁 중 아동 보호는 전 세계적인 
중요성 문제다.

 
세이브더칠드런 창립 100년에 접어드는 지금, 우리는 창

립 목적에 다시금 헌신하려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이 분쟁 중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책임을 지
울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으로 살아가기에 최악인 
모든 분쟁영향국에서 활동하며 아동 보호와 위기상황에서
의 교육 등 핵심 영역에서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아동 등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옹호
활동을 강화해 국가와 무장 비국가행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더 진지하
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제적인 진전으로 아동 보호가 개선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조명했다.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으로 더 
활발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에 대한 전쟁 중단”을 위한 헌장
(다음 페이지)은 무력분쟁에서의 아동 보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은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
고 아동이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의 마
지막 장은 이 헌장의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방법에 대한 권
고를 담고 있다.

예멘, 미얀마, 남수단, 기타 분쟁에서 아동이 겪은 고통, 
중대한 침해행위 중 그 어떤 것도 불가피한 것은 없다. 아동
권리 침해는 바로 개인의 의식적인 결정, 가해자의 결정, 또 
타인의 행위에 개입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다. 그런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가치와 동기에 영향을 미
치고 이를 바꾸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정부는 그런 가치와 동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 특히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가 준수하는 기준과 문헌은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가 활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준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특히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세 가
지 축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한다.

4장 
변화를 만들기:  
분쟁 중 아동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재확인

2019년은  
아동권리 개념의  
창시자가 활동을  
개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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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인 에글렌타인 젭(Eglan-
tyne Jebb)이 백년전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세대
를 향한 행동 요청이다.  

세계 곳곳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동이 자신이 그 
어떤 원인도 제공한 바 없는 분쟁에 휘말려 있다. 많은 
아동이 일상적으로 살해와 중대한 상해, 성폭력과 착
취 등 끔찍한 폭력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 그
보다 더 많은 아동은 아동 보호를 못 한 총공격의 부
수적 피해쯤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식량, 돌봄,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인도적 원조를 차
단당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기에, 교
실은 공격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파괴로부터 취약한 아동을 보
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적 인권과 국제법은 위반되고 
있으며,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나라, 문화, 신념을 가진 우리들은 아동에 대한 
전쟁을 반드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의 아동, 우
리의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감싸
주는 불처벌의 문화를 끝장내야 할 때가 왔다.

아동은 우리의 현재이자, 우리의 미래요, 전쟁으로 부
서진 사회를 재건할 우리의 희망이다. 그 어떤 아동도 
무력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는 안 된다. 모든 아동은 공동의 윤리 속에 뿌리내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공동의 인류애는 우리
가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가 아동 보호를 위
해 입안된 국제법과 인권법의 규정과 규칙, 기준을 확
약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각자, 또 함께 다음이 실현되는 세상을 약속한다.

 ・ 모든 아동이 살해와 중대한 상해로부터 보호받는다. 
 ・ 학교와 보건센터는 평화·보호 구역으로 간주된다. 
 ・ 모든 아동이 강간과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는다. 
 ・ 어떤 아동도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되지 않는다. 
 ・ 분쟁 중 모든 아동이 납치, 구금, 실향 위험으로부
터 안전하다. 
 ・ 분쟁 중 어떤 아동도 인도적 원조를 차단당하지 않
는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 보
고, 조치가 이뤄진다.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의 가해자, 감독권자, 명령
권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진다. 
 ・ 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그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포함해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에글렌타인 젭은 “유일한 세계공용어는 아이의 울음
소리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러한 울음소리를 들었
고,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전쟁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전쟁 중단”

헌장 

 53 



권고사항

우리는 모든 지도자, 정부, 무장 비국가행위자, 인
도주의 비정부기구와 관련 기구에 분쟁 중 아동
의 보호에 다시금 헌신하고 행동을 위한 각자의 
실천 과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 권고는 특히 정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는 정부가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일차적 책임
을 가지며 분쟁 중 아동 보호에 가장 큰 잠재적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행동을 위한 의제 마
련을 위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분쟁 중 행위규범 준수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
할 것. 또 아동의 군 징집에 “엄격한 18세” 원
칙을 담고 있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과 
파리서약(Paris Commitments)에 서명할 것 
 ・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
tion)에 서명하고 이를 온전히 이행할 것, 또 
다른 나라에 자국의 선례를 따를 것을 권고하
기로 서약할 것
 ・ 군사교리, 훈련, 기타 조치를 강화해 자국군과 
동맹국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보장할 것 

 ・ 부수적 피해에 대한 평가 시 군사행동이 가
져오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할 것
 ・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사상자를 
기록할 것

 ・ 주거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 자제에 대
한 정치적 선언을 향한 움직임을 지지할 것
 ・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유엔, 비정부기구, 비
국가 무장단체 간 대화를 촉진할 것. 아동 보
호를 위한 정책, 행동강령, 행동계획 개발을 위
한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교류 노력을 지지할 
것. 인도주의 활동, 인권 활동이 기관과 무장
단체와의 교류 제한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
장할 것
 ・ 국제적인 무기이전 및 기타 군사서비스의 인
도 및 공급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개선할 것. 국
제무기이전 등이 국제법 및 규범에 대한 존중 
여부에 따라 조건적으로 이뤄지도록 명시적으
로 규정할 것.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6대 중
대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행위자와 거래를 했거나 아동권리 침
해를 자행하는 데 해당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
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국
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무기, 군사장비, 서비스
의 판매를 불허하도록 할 것202 또 모든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에 가입·비준하고, 조약 당사국
은 조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

가해자 책임추궁

 ・ 국제적 수사활동에 젠더인지적, 아동특화된 전
문성을 제공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및 임시 사
법 메커니즘을 지원하여, 분쟁 중 아동권리 침
해 사건 기소를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지지
할 것
 ・ 유엔 총회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위반행위, 특히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증
거를 수집·취합·보존·분석하는 불편부당 하고 
독립적인 국제 상설 메커니즘을 설치하도록 
촉구할 것
 ・ 나이와 성별로 구분된 사상자 및 기타 아동권
리 침해행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완전하
고 정확하고 불편부당하게 가해자를 지목하
는 등의 유엔의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체계적 
감시 및 보고 활동을 재정적·외교적으로 지원
할 것
 ・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 
몰수, 은행계좌 동결, 여행 제한 부과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
고 이를 활용할 것. 또, 자국 수사기관이 제3국
에서 자행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 행위를 수
사하고 이를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정할 것
 ・ 아프리카의 경우, 이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전문가위원회(African Com-
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의 진정절차를 통해203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아동권리 미준수 당사국
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아동권리
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서명·비준하여204 아동
이 분쟁 중 아동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직접 진
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자행될 수 있는 전쟁
범죄의 목록에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고의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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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태 유발이 포함되도록 하는 로마규정 8조 
개정안을 지지할 것
 ・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경우 분쟁 중 아동
권리의 중대한 침해 가해자에 대한 유엔의 조
치를 방해하지 말 것

아동의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 

 ・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전체 재원에서 아동 보
호가 차지하는 현재 비율을 0.5%에서 4%로 
증액할 수 있도록 인도적 아동 보호 활동에 대
한 다년간의 투자를 확대할 것. 인도주의 개입 
활동 전 분야에서 아동 보호 활동의 결과를 측
정하고 보고할 의무를 규정할 것. 분쟁 상황에
서의 인도적 필요 평가와 대응 활동에서 보호
가 가지는 중심적인 위치가 보장되도록 할 것
205

 ・ 아동과 그 가족의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이 모
든 인도주의 대응 활동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충
분한 자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교육,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 지뢰 위험을 감
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 기타 중요한 인도
적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할 것
 ・ 분쟁 후 재건의 핵심 요소로 아동에 초점을 둔 
회복 기금을 마련하여 아동의 교육, 보건, 보
호,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에 투자로 인적 자본
이 형성될 수 있게 할 것 
 ・ 분쟁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피난길에 오른 모
든 아동이 실향 후 수개월 이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모든 교육 대상 실향민 아동
에 필요한 재원과 양질의 교육 제공 방안을 포
함하는 국가 차원의 비용추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다자간 평화유지 및 정치임무단 활동에 선임
급 아동 보호 및 아동권리 전문가를 전임으
로 배정할 것.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수임사항에 선임급 아동 보호 고문직 배정
을 위한 자원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포
함할 것
 ・ 대테러 활동 및 극단주의 폭력 예방활동에 대
한 접근법을 재검토해 무장단체 연루 의혹과 
관계없이 아동이 언제나 아동으로서 대우받도
록 보장할 것

 ・ 각국 차원의 아동과 무력분쟁 대사를 임명할 것
 ・ 평화조성(peace-making) 및 평화구축
(peace-building) 노력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

2019년은 아동권리 개념의 창시자가 활동을 개
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아동권리협
약이 채택된지 30년이 되는 해다. 2019년 9월에 
개최되는 74차 유엔 총회는 정부들이 위 세 가지 
축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서약함으로써 
분쟁 중 아동의 보호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시
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을 위해 그 약속과 행동은 너무나도 기
다리던 일이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 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약속과 행동은 
너무나도 기다리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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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글렌타인 젭은 
“유일한 세계공용어는 아이의 울음소리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러한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전쟁을 반드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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